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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요약문 : 별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대학의 연구개발 지속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공모 주제에 합당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자들에게 

직접비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연구기관이 적절한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접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즉, 국가에서 대학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직접비와 간접비 지원 정책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자로서 신의성실의 역할을 다하여, 연구자가 효과적으로 연

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

기관 회계와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여 관련 정보를 관리

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연구활동 비중이 높은 연구중심대학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에서 연구지원활동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

아지게 되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음

①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매뉴얼 작성

② 국내 대학에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방안 수립 

③ 시범 대학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에 대한 컨설팅

2. 해외 활동기준원가 작성지침

○ 미국, 영국에서는 대학의 원가를 활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음

- 미국 : 대학 총원가를 교육(Instruction), 조직화된 연구(Organized Research), 기

타후원활동(Other Sponsored Activities), 기타기관활동(Other Institutional 

Activities)으로 구분하여 기능(활동)별로 원가계산

- 영국 : 대학 총원가를 교육활동(Teaching : T), 연구활동(Research : R), 기타활동

(Other : O), 지원활동(Support: S)으로 구분하여 활동별로 원가계산

- 우리나라 : 연구활동에 관련된 원가만을 추출하여 계산하고 있어 대학 총원가를 



- ii -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원가동인을 

연구수익비율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어, 대학의 연구지원 노력의 변동이 간접비

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영국 대학의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방식은 표준화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므로, ABC 개념에 기초하여 대학의 교육, 연구, 기타활동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1 <그림 1> 영국 대학에서 활동별 원가산출 프로세스

○ 소규모 대학에 대한 간편법 또는 고정 간접비율 적용

- 미국에서는 대학의 외부수탁연구비의 총 직접원가가 한 회계연도에 1천만 달러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편법을 사용하여 간접연구경비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영국에서는 공적 자금연구 수입이 300만 파운드(5년 연속 평균) 이하인 대학에 

대하여는 TRAC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의 순위에서 하위 75% 수준으로 설정하

여 고정 간접비율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비 10억 이상의 160여개 대학에 대하여 실 간접

비를 산정하고 있어, 대학과 행정부처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3. 해외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체계

○ 미국 대학은 종류별로 원가풀을 구분하여 각 원가 특성에 적절한 원가동인을 

활용하여 각 활동에 원가를 배부하고 있음

- Stanford대학은 간접비를 본부행정관리비, 도서관비용, 학생서비스, 시설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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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일반비용, 비품 및 건물 개량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특성에 합당한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각 활동에 배부하고 있음

- UC, Berkely는 간접비를 감가상각비/수선충당금/이자, 운영유지비, 일반관리비, 

학과관리비, 수탁연구관리비, 도서관비용, 학생관리 및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에 배부하고 있음

- Harvard대학은 간접비를 감가상각비, 운영유지비, 일반관리비, 학생서비스, 수탁

연구관리비, 도서관비용, 학과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에 배부하고 있음

○ 영국 대학은 종류별로 원가풀을 구분하여 각 원가 특성에 적절한 원가동인을 

활용하여 연구, 교육, 기타 활동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계산하고 있음

- University College London 등 영국 대학은 전부경제적원가(full Economic Costs: 

fEC)를 직접 발생 비용(Directly Incurred Costs), 직접 할당 비용(Directly 

Allocated Costs), 간접 비용(Indirect Costs)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등도 과제별 전부경제원가 계산의 예를 제시하여 

연구자들의 과제 예산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The University of Cambridge은 연구자 참여시간을 FTE (Full Time Equivalent)

로 측정하면서, 시간을 하루 7.5시간, 주당 37.5시간, 연간 220일, 연간 44주, 연

간 1,65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포스텍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경영에 활용하고 있음

○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본 매뉴얼의 작성 방향

- 본 매뉴얼의 1차적 목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산정에서 간접비율을 산정하고

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간접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정부에서 규정하는 정

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산정을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서 규

정하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되, 원가배부에 있어서 활동기준원가산출 방식을 적

용하고자 함

4.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매뉴얼

○ 기본 원칙

- 원가계산은 투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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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과정은 원가계산의 조작 및 편의(Bias)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함

- 기관이 활동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은 일관성 있고, 공정한 기초에 근거하여야 함

- 계산과정은 원가계산에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함

- 계산과정은 감사 가능하여야 함 

- 산출된 자료는 기관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대학의 활동에 대한 식별

(1) 연구활동 (R)

(2) 교육활동 (T)

(3) 기타활동 (O)

(4) 지원활동 (S)

○ 원가 구분과 원가계산의 단계

- 활동기준원가 산출을 위한 흐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종합재정운영표 및 간접비명세서 작성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대학(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연결하여 종합재

정운영표를 작성하여 수익과 비목별 총액을 집계함

- 이때 대학의 종합간접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비목(필요시 세목)별 총액을 산출하

여 [4단계]에서 활용함

·종합간접비명세서에서 대학의 재무제표의 비용 인식기준과 간접비 인정기준

의 차이를 조정함

·종합간접비명세서에서는 부서와 비목의 분류를 표준화하여 이후 대학별 비교

와 검증에 사용하도록 함

○ [2단계] 수익을 RTO 활동별로 분류하여 집계함

- 대학의 활동별 수익을 파악하여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별 수익을 구분 

집계함

- 원가는 바로 RTO 활동별 구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원가는 특성을 파

악하는 정도에 그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수익 금액을 결정 : 여기서 

연구수익과 비용은 외부연구비(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를 포함하며, 

자체연구사업(교내연구비)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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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연구활동 직접비(RD) 결정

- 연구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직접비 원가 집행액을 집계하여 연구활동 직접비를 

산정함

- 각종 연구과제 사업비에서 인정된 직접비의 당해 연도 집행액을 연구활동 직

접비(RD) 금액으로 산정하며, 다른 직접비는 교육활동 및 기타활동 직접비

(TD+OD)로 통합하여 집계할 수 있음

○ [4단계] 연구활동 간접비 항목에서 정부인정 간접비 항목을 식별함

- 본 활동기준원가산출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대상

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식별하여 

이후 분석을 시행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직접비 항목과 간접비 항목의 구분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참고함

- [1단계]에서 작성한 간접비명세서의 비목(필요시 세목)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식별함

○ [5단계] 정부인정 간접비 항목에서 RTO 지원활동이 식별되는 간접원가와 그렇지 

못한 비식별원가를 구분하여 RTO 지원 활동에 배부함

- 연구(RI), 교육(TI), 기타(OI) 활동과 연관성이 식별되는 간접원가는 우선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가 계산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직접 부과 

간접비

-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을 복수로 지원하는 비식별 간접원가는 우선 발

생부서에 배부한 후, 이를 지원활동에 배부함

- 비식별간접원가는 통합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관리부서의 원가를 실제 발생한 지원부서에 우선 배부하여야 함 : (5-1 

단계)

- 업무의 서열 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지원부서의 원가를 지원을 받는 하위

지원부서에 재 배부함 : (5-2 단계)

- 지원부서의 원가를 부서별 활동비중이나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연구(RI), 교육

(TI), 기타(OI) 활동과 공통지원활동(CI), 그리고 일부는 직접비에 배부함 : (5-3 

단계)

- 공통지원활동(CI)에 배부된 간접원가는 연구(RI), 교육(TI), 기타(OI) 활동에 적절

한 원가동인(예, 활동별 간접비 합계액)을 적용하여 추가로 배부함 : 부서 배부 

간접비 (5-3-1 단계)



- vi -

○ [6단계] 연구활동(R)에 배부한 간접비(RI)와 직접비(RD)의 비율을 계산하여 연구간

접비율을 산정함

- 연구간접비율 =
(직접부과 간접비 + 부서배부 간접비 : (RI)) 

연구직접비 (RD)

○ [7단계] 연구비 지원 원천별로 연구간접비율을 산정함

- 연구비 지원원천(사업 유형)별로 당해 사업의 수익 비율 또는 간접비 수익 비

율 등 적절한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배부한 후, 당해 사업 직접비의 

비율로 지원원천(사업 유형)별 간접비율을 산정함

○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원가 구분 단계와 계산

<1 단계> 종합재정운영표와 간접비명세서를 작성한다
수익 및 비목별 총원가 및 간접비 비목(세목)별 총액 집계

<2 단계> 활동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집계한다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별 수익을 파악

<3 단계> 연구직접비(RD)를 결정한다.
연구과제사업 직접비 집행액을 기초로 연구직접비(RD) 계산

<4 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불인정 항목을 제외하고 인정 간접비를 구분한다 : 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정 간접비

<5단계> RTO식별 간접원가와 비식별 간접원가를 구분하여 RTO에 배부한다 : 4절-7절
RTO 식별 간접원가 RTO 비식별 간접원가

RTO에 직접 부과(4절)
5-1) 관리부서원가를 발생부서에 배부 (5절)
5-2) 상위부서원가를 하위부서에 배부 (6절)
5-3) 부서별 원가를 RTO에 배부 (7절)

<6단계> 연구간접비율을 산출한다 : 8절
연구활동(R)

(직접부과 간접비+부서배부 
간접비(RI)) /직접비(RD)

<7단계> 연구사업 유형별(지원원천별) 간접비율을 산출한다 : 9절
연구활동(R)

유형별 간접비율
기본 국가 수탁 지원



- vii -

○ 이상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음

<그림 3> 활동기준 간접비율 계산의 흐름

○  연구간접비 산정의 흐름

- 활동기준 원가산출 매뉴얼에서는 간접비 배부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

접비를 제외한 후, 간접비를 배부하는 과정인 [4 단계] 이후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4>와 같음

<그림 4> 활동별 간접원가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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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방안

○ 활동기준원가 단계적 도입방안

- 활동기준원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단계별 접근 필요

-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대상 대학은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서, 활동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체 연구지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주요 대

학을 대상을 우선 적용함 

○ 단계별 도입 방안

- 1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우선 적용

·4개 과기원과 POSTECH은 ABC를 시범 적용 경험에 기초하여 우선 적용

·현재 출연(연)회계기준과 구별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함

·현재 4개 과기원은 출연(연) 간접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본 활동기준원가산

출이 적용되면 다른 출연(연)과 구별하여 교육기관으로서 특성을 반영한 간접비 

산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2차적으로 거점 국공립대학과 연구중심 사립대학에 적용

·연구중심대학인 거점 국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낮으므로 ABC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 권유

·연구중심 사립대학은 연구비 비중이 크고, 대학의 명예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

발적인 ABC 도입을 권유함

- 3차적으로 활동기준원가산출이 안정되는 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

발사업비를 수주하는 대학에 전면 적용

○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간편법과 고정간접비율 적용

- 연구사업비 중규모 대학에 대하여는 종전 방식을 간편화하여 적용하여 행정 부

담 완화

- 미국의 경우 소규모 대학은 간접비 간편법을 적용하여 산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

- 연구사업비 소규모 대학에 대하여는 고정 간접비율 적용

- 영국의 경우, 공공연구비 규모가 50억원 이하인 대학은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있

음 : 실간접비 산출 대학의 순위에서 하위 75%에 해당하는 간접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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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도입 시 유용성

- 대학의 연구지원 노력이 간접비율과 연동되어 간접비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

고 사용용도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존중 

- 대학의 전출금에 대하여도 연구지원에 투입된 금액이 파악되기 때문에 용도외 

사용에 대하여 감독할 필요성이 줄어 듦

- 대학 전체의 비용을 검증하여 간접비 원가계산의 정확성 증대

- 원가별로 적절한 원가동인을 통한 간접비 배부 정확성 증대

- 원가별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여 정부 인정 간접비 항목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에 활용

- 정확한 연구수익과 연구비용을 대비하여 연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ABC 원가는 대학의 활동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대학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학의 연구지원에 대한 투입과 산출 측면의 평가

○ 활동기준원가산출 도입 시 극복하여야 할 점

-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할 경우 교육, 연구 및 기타 활동별로 배부된 간접비와 실

현된 간접비 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간접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으

로 기간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발적으로 회계품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대학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음

- 회계자료 및 원가동인에 대한 자료 수집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활동기준원가산출(ABC)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 정책결정기관인 정부와 감독기관의 적정한 간접비율 측정과 지원 의지

- 연구 수행자인 대학의 활동기준원가산출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제고 의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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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문제의 제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음

-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理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

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1조 목적)

-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

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실제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 연구비의 70~90%로

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학의 연구개발 지속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의 역할 분

담이 매우 중요함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공모 주제에 합당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자들에

게 직접비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연구기관이 적절한 연구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접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즉, 국가에서 대학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직접비와 간접비 지원 정

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자로서 신의성실의 역할을 다하여, 연구자가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연

구기관 회계와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여 관련 정보를 관

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들어 대학에서는 간접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대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간접비 지원

이 부족하여 충분한 간접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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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 교육사업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은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대한 수익 및 원가를 체계적인 원가산

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증거력 있는 원가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2022년도 192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 분석 결과를 보면, 수입 180,604 억원

(전기이월금 제외), 지출 183,757 억원(차기이월금 제외)으로 3,153 억원 (1.7%)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균형 예산을 보이고 있음 (2022 대학재정분석보고서, 한

국사학진흥재단)

- 이에 연구활동 비중이 높은 연구중심대학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에서 연구지원활동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

아지게 되었음

2. 각국의 간접비율 산정제도

○ 미국과 영국은 대학의 주요 활동(기능)을 구분하여 대학 전체의 원가를 각 활동

에 배부함

- 미국 : 대학 총원가를 교육 (Instruction), 조직화된 연구 (Organized Research), 

기타후원활동 (Other Sponsored Activities), 기타기관활동 (Other Institutional 

Activities)으로 구분하여 기능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계산하여 검증을 받음

- 영국 : 대학 총원가를 교육활동(Teaching : T), 연구활동(Research : R), 기타활

동(Other : O), 세 가지 주요 활동별로 구분하고, 지원활동(Support : S)의 원가

를 간접비로 인식하여 활동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계산하여 제출

- 우리나라 : 연구활동에 관련된 원가만을 추출하여 계산하고 있어 대학 총원가

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교육원

가, 기타활동원가 등 다른 주요 활동의 원가를 동시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배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 간접비 배부 방식에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 공통지원부문에서 발생한 대학 간접비 총액을 연구수익비율 단일 

기준에 의하여 연구활동과 기타활동에 배부함에 따라, 공통부문의 간접비가 

60%의 비중을 차지하여 간접비가 연구부문에 과대하게 배부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음 

- 미국과 영국 : 간접비를 구성하는 다양한 원가항목(원가풀)의 금액을 그 원가

를 유발하는 원인인 원가동인(原價動因, Cost Driver)을 발굴하여 각 기능(활동)

에 간접비를 배부함 : 원가동인의 예) 면적, 인원, 직접비,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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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각 간접비를 기능(활동)에 직접 배부하는 반면, 영국은 부서별 구분을 

거쳐 각 활동에 배부하여 활동별 원가계산의 특성을 구현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연구지원에 자원을 투입하면 이 투입원가가 적절한 원가동인을 

통하여 간접비에 배부되어 간접비율에 반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가동인을 

연구수익비율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어, 대학의 연구지원 노력의 변동이 간접비

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포함되는 간접비(분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 미국은 실제 소요되는 모든 간접비를 포함하는데, 간접비를 F&A 

Costs(Facilities and Administration Costs)로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이 장비 관련 

비용과 행정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동문회 비용, 유흥비용 등 연구와 

관련성이 적은 비용을 제외함

- 영국도 재무제표 상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지속가능성과 투자를 위한 잉여

(MSI : Margin for Sustainability and Investment)를 총지출의 7-10% 정도를 추

가하여 인정함

- 우리나라는 간접비용의 일부만을 인정하며, 감가상각비 등 설비 관련 비용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음

- 1960년대 미국 대학의 간접비율은 20%대였으나, 현재 미국 대학의 간접비율은 

45~7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원가회계제도가 발전하여 대학의 실제 

연구간접비를 체계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

침하게 된 것도 일조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계산 방법은 원론에는 충실하나 복잡

하고 표준화가 덜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영국 대학의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됨

-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대학의 회계적 수준과 실정에 맞는 활동

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간접비율 산정방식의 도입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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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간접비 산정방식 추진 경과

○ 이제까지 활동기준원가산출(ABC)1)에 의한 간접비 산정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활동기준원가산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하

여 영국의 TRAC 제도를 소개한 바 있음

- 2021년 DGIST에서 처음으로 ABC 원가계산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음

- 2022년 3대 과기원이 ABC 원가계산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음

·유형별 표준화 활동원가, 주요 대학 활동기준원가 수합 및 계산

·자료 수합 방법론 개선 및 보완, 방법론 정립

·ABC 도입 매뉴얼 초안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활동별(연구, 교육 등) 직접비 및 간접비 계산과 간접비율 산출

○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21-2022년 추진한 4개 과기원의 활동기준원가산출(ABC) 시범 시행 경험과 

본 ABC 매뉴얼을 적용하여 통일성 있는 활동기준원가산출이 가능하게 됨

- 다만 활동기준원가산출은 대학의 회계적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계인

프라와 연구관리제도가 잘 갖추어진 대형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과 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의 회계적 인프라 조성

을 요구하고, 이에 걸맞은 간접비제도를 갖추어 왔음

-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간접비 보상제도는 1947년 미국 해군부가 최초

로“연방정부 지원 연구비에 대한 예산준칙”을 제정하여 70년 동안 발전시켜 

왔음

- 영국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학의 재정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1999년 “고등

교육기관의 투명원가계산제도”인 TRAC(Transparent Approach to Costing)을 

설정하고, 2005년도부터 전부원가계산(fEC: full Economic Costing)에 의한 실소

요 간접비지급 제도를 도입함

1) Activity-Based Costing은 일반적으로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번역됨.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에서는 간접비배

분을 위한 원가동인을 활동동인을 사용하는 원가계산을 의미하는 반면, 본 보고서는 연구, 교육, 기타 활동별

로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초 제목 등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활동기준원가산출로 용어를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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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실소요 간접비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위하여, 연구활동이 중요한 연구중심대학으로부터 활동기준원가

산출(ABC)을 도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대학의 연구활동에서 실소요 간접비를 측정하여 적정한 간접비율을 산출하여, 

정부가 대학의 연구개발 지원활동과 인프라 구비에 지원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연구개발을 도모함

- 활동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하여 대학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기타활동에 대한 

수익과 관련 원가를 파악하여 각 활동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여 

대학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함

- 다만, 활동기준원가산출(ABC)은 대학 활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정보 발굴이 

요구되어, 연구활동의 비중이 높고, 관리 및 회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

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대학의 회계적 수준과 실정에 맞는 활동

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간접비율 산정방식의 도입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본 연구에서는 활동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대학원가 계산 및 간접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도입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활동기준원가산출(ABC) 경험을 기

초 로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활동기준원가산출(ABC) 과정을 매뉴얼

로 작성하고자 함

- 또한 영국의 TRAC 제도와 미국의 간접비제도를 참고하여 활동기준원가산출

(ABC) 방식에 의한 간접비 산정방식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ABC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을 발굴하여 도입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수

행하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음

①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매뉴얼 작성

② 국내 대학에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방안 수립 

③ 시범 대학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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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 각 연구 목표를 상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①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매뉴얼 작성

- 우리나라 대학에 ABC를 도입할 때 사용할 표준 원가계산과정 기술

- 활동기준원가산출(ABC) 기본원칙과 회계 범위

- 분석 대상 원가 구분과 계산의 흐름

- 공통원가의 부서별 원가집계 방법

- 인건비성 원가에 대한 원가집계 및 배부 기준·방법 

- 활동별 원가집계 기준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산정 방법

- 활동기준원가산출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 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 리스트 및 

자료 제출 표준 양식

② 활동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간접비율 산정 도입방안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산정에 활동기준원가산출 단계별 도입방안

․ 간접비율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간접비율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 단계별 

이행 방안

- 활동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간접비율 도입의 유용성

․ 활동기준원가산출 도입으로 인한 대학 회계정책의 변화

․ 대학 회계 및 원가 계산을 총괄 감독하는 거버넌스 구조

․ 도입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③ 시범 대학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에 대한 컨설팅

- 시범 도입 희망 대학 상담

- ABC를 도입하는 작업은 별도의 전문회계법인 등에서 수행하도록 함

- 활동기준원가산출을 도입하는 대학을 위하여 해외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제

도 소개

- 각 대학에서 수행하는 ABC 도입작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도입의 통

일성을 이루고, 이의 경험을 축적하여 이후 ABC 매뉴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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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의 구성

○ 본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활동기준원가 작성지침을 제시하였음

- 제3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체계를 소개하고, 국가별 비

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활동기준원가산정 방향을 제시함

- 제4장은 보고서의 본론으로 활동기준원가산출(ABC)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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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활동기준원가 작성지침

제1절 미국의 원가계산 지침 

1. 교육기관의 원가원칙 (OMB A-21)

○ 제정 경과

- 1996년 4월 백악관 산하의 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은 

회람 No. A-21 “교육기관의 원가원칙(Cost Principl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을 제정하고, 2004년 5월 개정됨

○ 간접비 지원율 산출

- 수정총직접원가(MTDC) 기준 OMB Circular A-21 기준에 따라 전년도 간접비 

인정 부분 집행액을 실사, 연방정부와 합의하여 간접비율 결정

·간접비 요율 산출 공식 : 간접비 인정액/수정총직접원가

ü 간접비 인정액(시설관리 및 행정관리비) : 감가상각비 및 수선충당금, 건설

자금 이자,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도서관 유지비, 일반 행정관리비, 학

과 행정관리비, 외부지원사업 행정관리비, 학생행정 지원비 등

·대학별 간접비 지급 : 수정총직접원가(외부인건비 포함)×대학별 지급률

○ 제정 목적

- 본 회람의 목적은 연방정부와의 연구장려금(Grants), 계약(Contract), 및 기타 

협약(Other Agreement)하에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훈련, 기타 관련 

활동에 적용되는 원가를 결정하는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 셋을 통칭하여 

지원협약(Sponsored Agreements)이라고 함. 

- 본 원칙은 대학에서 지원협약(Sponsored Agreement) 하에 수행되는 연구의 허

용원가(Allowable Costs)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됨

- 이 원칙은 또한 지원협약 아래에 각종 원가보상방식의 하부과제(Cost 

Reimbursement Subcontract) 및 하부장려금(Subgrant)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액가격계약(Fixed Price Contract)의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정부기관들은 원가의 개별 항목에 대하여 본 회람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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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림 2-1> 미국대학의 외부수탁연구과제에 대한 F&A비율의 설정 절차

2. 총원가의 구성

○ 지원협약의 원가란 

- 활동에 필요한 직접원가(Allowable Direct Costs)와

- 시설 및 관리원가(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sts : F&A Costs)의 배부액의 

합계에서 

- 할인적용액(Applicable Credit)을 차감한 금액 

○ 허용가능원가

- 원가의 허용여부는 (1) 그 원가가 합리적인지, (2) 본 회람의 원칙에 비추어 지

원협약에 배부하여야 하는지, (3) 상황에 적절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4) 본 회람의 원칙에 따라 원가의 

유형과 금액이 계상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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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행동에 소요된 재화 및 용역의 특성과 금액이 그 행동을 잘 반영하는 

경우 그 원가는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함

- 원가의 합리성을 판정하는 기준은 

(1) 원가가 지원협약의 진행이나 수행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인지 여부

(2) 연방 및 주의 법률이나 협약조항에 따른 제한 요소 또는 요건

(3) 관련자들이 기관, 종업원, 학생, 연방정부 및 일반인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

여 그 환경에서 최선의 신중함을 다하였는지 여부

(4) 기관의 정책과 지원협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기관 활동에 적용되는 절차와 

일관성을 지니는지 여부 등이 있음

- 원가는 특정한 원가대상(특별한 기능, 과제, 지원협약, 부서 등)에 부과되거나 

배부할 수 있다면, 당해 비용은 그 원가대상에 배부(Allocation)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협약에 원가를 배부함 

(1) 지원협약에 관련된 일만을 성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우, 

(2) 지원협약과 기관 자체의 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비율만큼, 

(3) 기관 전반의 운영에 소요된 경우는 본 회람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경우 

그 원가의 일부를 배부함. 

- 시설 및 연구기자재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그 구입과 금액이 지원협약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할인적용액과 반환항목

- 할인적용액(Applicable Credit)이란 직접원가나 시설 및 관리원가를 감소시키는 

반환액이나 할인액을 말함

·예를 들면 구매할인액, 리베이트(Rebate), 환불액, 교육기관할인액 등을 들 수 

있는데, 지원협약에 대한 계약금액이나 이에 적용되는 요율을 산정할 때 이러

한 할인액을 고려함 

- 다음과 같은 원가들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에 반환

·연방정부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가 

·연구기관이 본 회람의 원가원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초과원가

·원가의 추정, 계상, 보고 시 원가원칙을 위배하여 증가된 원가

·회계실무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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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의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정의2)

○ 연구과제 장려금(Grant)에 대한 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성

- 미국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장려금에 대한 원가보상방식

(Cost-Reimbursement Method)에 의해 산정

- 미국의 연방예산관리실의 정의에 따르면 직접원가는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구

체적으로 확인되거나 비교적 정확하고 쉽게 직접 부과될 수 있는 것

- 간접원가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직접원가는 해당 과제에 대한 소요 예산을 직접 부과여 계산함

- 간접원가는 보통 전년도의 대학에서 전체 발생한 간접원가를 기초로 대학 간

접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각각 연구자의 프로젝트 비용에 적용하여 계산함 

- 동일한 과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직접원가와 시설 및 관리원가(간접원

가)는 일관성 있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모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지원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의 식별

이 직접원가와 시설 및 관리원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됨 

○ 직접원가(Direct Costs)

- 직접원가란 특정의 지원과제나 연구기관활동에 대해 특별히 식별 가능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에게 용이하게 정확한 정도로 할당 가능한 원가 

- 전형적인 직접원가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성인건비, 활동에 소모된 

재료비, 거액이 소요되는 전기 및 용수비용, 출판비, 여비 등을 포함한 기타 비

용 등

- 연구기관의 저장품 사용, 특정 설비의 사용, 연구기관의 기타 서비스 활동도 

시설 및 관리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원가로 포함될 수 있음 

- 식비 및 커피미팅 관련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간접원가: 시설 및 관리원가(F&A Costs)

- 미국에서는 간접원가(Indirect Costs)를 장비 및 관리원가(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sts : FA)로 표현됨

- 정부의 펀드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간접비율을 산

2) 직접원가(Direct Costs), 간접원가(Indirect Costs)가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실무에서는 직접
비, 간접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간접비율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혼용하여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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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하여 전년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간접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정부 

기관(Agency)와 협의하여야 함 

- 간접원가는 FA(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sts)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간접원가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다음과 같은 비목들이 예

시되어 있음

항목 내용

시설관리비(Facilities)
감가상각비, 수선충당금, 건설자금 이자, 비품 수선

유지, 도서관 유지비 등

일반관리비(Administration)
본부 행정관리비, 학과 행정관리비, 외부위탁연구 행

정관리비, 학사행정 및 학생지원비, 기타

1<표 2-1> OMB Circular A-21의 간접비 종류

- 시설 및 관리원가란 결합되거나 공통적인 원가대상에 걸쳐 발생되어 특정 과

제나 연구기관의 특정 활동에 대한 관련성을 식별 불가능한 원가를 말함

- 시설(Facilities)이란 감가상각 및 사용요금, 특정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차입이

자, 기자재 및 자본적 개량, 운영 및 유지비용, 도서관비용을 포함

- 관리(Administrations)란 일반관리비 및 일반비용, 학과운영비, 후원과제관리비

용, 학생관리 및 서비스 그리고 위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지출들을 포함 

- 시설 및 관리원가의 배부의 기준기간은 원가가 발생한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에 따름

- 시설 및 관리원가의 배부원칙은 시설 및 관리원가를 연구기관의 주된 4가지 

기능(활동)에 그 자원의 특성과 사용 정도에 따라 배부하는 것

- 이를 위하여 시설 및 관리원가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원가항목끼리 그룹으

로 묶어 원가풀(Cost Pool)을 형성하여 그룹별로 원가를 배부할 수 있음

4. 미국 교육기관의 간접비율 결정

○ 간접비율(시설 및 관리원가 비율)의 결정과 적용  

- 간접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됨

간접비율 = 
시설관리비(Facilities) + 일반관리비(Administration)

수정총직접원가(MT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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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율은 대학의 4가지 기능(활동)을 구분하여 산정3) 

- 교육(Instruction) : 교육이란 학위나 수료증을 얻기 위한 학점 또는 비학점이 

제공되는 기관의 교육 및 훈련 활동(연구에 관련된 훈련 제외)을 의미하며, 정

규 학과 또는 계절학기 부서, 확정 조직 등 별도의 부서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임

- 조직화된 연구(Organized Research) : 조직화된 연구는 개별적으로 예산이 책

정되고 설명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하며, 외부 지원 및 대학 연구활동

과 연구에 관련된 훈련 활동을 포함

- 기타후원활동(Other Sponsored Activities) : 기타후원활동은 교육 및 조직화된 

연구 이외의 업무로, 연방 및 비연방 기관 및 조직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 및 프로젝트를 의미함. 이러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예로는 교육의 정

의를 충족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역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심

포지엄 및 회의 등이 있음

- 기타기관활동(Other Institutional Activities) : 위 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따라서 간접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설관리비(Facilities), 일반관리비

(Administration), 수정총직접원가(MTDC)가 각 기능별로 구분되어 위 산식에 적

용되어, 각각의 간접비율이 산정됨

- 위 4가지 활동 중 앞 세 가지 활동에 대한 간접비율이 기본적으로 산출되며, 

필요 시 대학에서는 다양한 간접비율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시설 및 관리 원가풀 : 분자

- 교육기관의 주요 기능에 배부될 간접비, 즉 시설및관리 원가풀(Pool)에는 다양

한 종류의 비목들이 존재함

- 시설및관리 원가풀(Pool)에 포함된 각각 원가 항목들은 기능(활동)별로 배부하

게 되는데, 각 원가의 종류별로 적절한 원가동인이 배부기준으로 사용됨

- 다음 <표 2-2>는 일리노이대학에서 간접비인 시설및관리 원가풀(Pool)에 속한 

여러 비목들에 대한 배부기준(원가동인)을 나타내고 있음

3) 영국에서는 기능을 활동으로 부르며, 교육활동, 연구활동, 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간접비율을 산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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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관리 원가풀 배부 방법 (Allocation Method: 원가동인)

건물 감가상각
(Building Depreciation) 기능별 사용 면적

설비 감가상각
(Equipment Depreciation) 기능별 사용 면적 또는 사용 용도

이자 비용
(Capital Interest) 기능별 발생이 자와 사용 면적

설비 운영 및 유지
(Operations & Maintenance) 기능별 사용 면적과 부과된 요금

도서관
(Library) 이용자 수, 특별 주문 조사

본부 관리
(General Admin) 서비스를 수혜한 기능별 수정직접비

학과 관리
(Departmental Admin)

복합적 : 각 학과 비용, 교수 인건비와 직원비용에 
기초한 공식을 함께 사용

후원 활동 관리
(Sponsored Projects Admin) 후원활동을 수혜하는 기능의 수정직접비

학생 서비스 관리
(Student Services Admin) 100% 교육원가에 배부

표2<표 2-2> 일리노이대학의 간접비 배부기준

- 각 기능별로 배부된 시설및관리원가들은 각 기능별 수정직접원가로 나누어 기

능별 간접비율을 산정

- 각 기능에 대한 간접비율은 각 기능에 속하는 외부 지원계약이 체결될 때, 그 

기능의 수정직접원가에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계약의 간접비를 산출함

- 일반관리비(Administration)는 수정총직접원가의 26%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

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관리의 낭비요인을 부담하지 않는 조치로 해석됨

- 각 대학이 연방정부의 연구간접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나 다른 외국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연구간접원가를 지원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구간접원가를 규정하고 배부하는데 사용된 각각의 배부방법에는 수정총직접

원가 총액 또는 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적절한 측정단위(방법) 그리고 연구

간접원가를 대학 기능별로 배부시키는 활동까지도 포함해야 함

- 정부에 제출하는 연구간접원가에 대한 제안서에는 기업이나 외국정부가 후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의 

주요 기능 내에서 단일 간접비율이 아닌 여러 종류의 간접비율을 사용하는 것

이 보통임

○ 수정총직접원가(MTDC) : 분모, 이후 간접비 산정 모수

- 수정총직접원가(MTDC : Modified Total Direct Costs) 기준에 따라 대학의 주요 

기능별로 교육, 외부수탁연구와 기타활동으로 배부되어야 함

- 모든 급료와 임금, 복리후생비, 재료비와 소모품비, 용역비, 출장비, 그리고 

$25,000까지의 위탁연구장려금과 위탁연구계약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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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을 초과하는 비품과 자본적 지출, $25,000을 초과하는 위탁연구장려금과 

위탁연구계약 금액, 의료비지출과 수업료면제, 임차료, 장학금 및 특별연구비는 

수정총직접원가에서 제외

- 비품과 자본적 지출은 $5,000까지, 위탁연구장려금과 위탁연구계약은 $25,000까

지만 간접비 산정에 인정하는 것은 이 지출들은 금액이 커지더라도 관리비용

(간접비)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됨 

5. 소규모 대학에 대한 간편법  

○ 간편법 적용 대학

- 대학의 외부수탁연구비의 총 직접원가가 한 회계연도에 1천만 달러를 초과하

지 않는 경우, 간편법을 사용하여 간접연구경비를 결정할 수도 있음

- 간편법은 다음 둘 중 하나를 택하여 적용함

○ 간편법 1 : 급료와 임금 기준

① 대학의 모든 고용인에게 지급될 급료와 임금의 총액을 결정 : 대학 총인건비

②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는 간접연구경비원가풀을 결정: 대학 간접연구경비

⑴ 본부행정관리비(학사행정 및 학생지원비, 학생활동, 학생지원관련원가, 장학금

제외)

⑵ 시설물의 운영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기관활동에 적용되는 원가

⑶ 도서관비용

⑷ 학장 및 학과장의 급료와 비용의 20%로 계산된 학과행정관리비

③ ①에서 ②에 해당하는 급료와 임금액을 차감하여 배부기준(분모)을 정함 : 대학 

직접인건비

- 대학 직접인건비 = 대학 총인건비 – 간접연구경비에 포함된 인건비

④ 간접연구경비율은 ②에 명시된 간접연구경비금액을 ③으로 나누어 산정함

- 간접연구경비율 = 대학 간접연구경비 / 대학 직접인건비

⑤ 개별과제에 대한 간접비는 과제의 직접급료와 임금에 간접연구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함

- 과제 간접연구경비 = 과제 직접급료와 임금 × 대학 간접연구경비율

○ 간편법 2 : 수정총직접원가 기준

① 기준기간동안 발생한 총원가를 결정 : 대학 총원가



- 16 -

② 다음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출금액을 집계하여 간접연구경비풀을 결정 : 대학 간

접연구경비

⑴ 본부행정관리비 (학사행정 및 학생지원비, 학생활동, 학생지원관련원가, 장학

금제외)

⑵ 시설물의 운영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기관활동에 적용되는 원가

⑶ 도서관비용

⑷ 학장 및 학과장의 급료와 비용의 20%로 계산된 학과행정관리비

③ 대학의 모든 기능별로 수정총직접원가를 배부기준으로 정함

- 대학 수정총직접원가 = 대학 총원가 – 간접연구경비 - 수정항목

④ ②를 ③의 금액으로 나누어 간접연구경비율을 산정함

- 간접연구경비율(연구기능) = 대학 간접연구경비 / 대학 수정총직접원가 

⑤ 개별 과제에 대한 간접비는 총직접비에 산정된 간접연구경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여 지급함

- 과제 간접연구경비 = 과제 수정직접원가 × 대학 간접연구경비율

6. 간접비율의 결정과 승인

○ 간접비율 전담기관의 지정

- 간접비율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관할기관이 교육기관의 시설 및 관리원가비

율의 산정과 승인의 업무를 행함 

- 교육기관의 시설 및 관리원가비율은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HHS)이나 국방성의 해사연구실(Department of Defense's 

Office of Naval Research : DOD)의 결정에 따름

- 두 기관 중 최근 3년간 당해 교육기관에 연구개발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한 기

관의 비율을 사용하며, 두 기관이 연구비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후생

성으로 결정

- 산출비율(Predetermined Rate)은 향후 2-5년간 적용되며, 미래 연도별로 동일한 

비율이 아닌, 연도별 변동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비율이 산출되어 적용됨

7. 연구간접비 세부 항목별 인정 기준  

○ OMB는 연구사업비에서 허용되는(Allowable) 비목과 허용되지 않는(Unallowable) 

비목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본 기준은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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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허용(Allowable) 불허용(Unallowable)

광고와 PR비용
연구에 필요한 인원 및 훈련생 모집, 물
자 조달, 잉여물자 처분에 관한 광고비용 
등; 후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한 이외의 비용; 다른 Event와 
관련된 교육 및 기관 활동

주류대 모든 경우

교우활동 교우활동 및 유사한 활동
악성채무 징수 및 법적 비용과 관련된 손실

통신비용 전화, 전보, 우편 요금
개인보상 봉급, 임금, Fringe Benefit 등 

기관제공차량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
관제공차량을 사용하는 비용 

임시비용
확실성을 예측할 수없는 사건에 관한 비
용

학과 등의 장
장의 봉급이나 또는 그들의 동료, Staff의 
봉급

감가상각과
 사용료

연구계약에 적절하게 할당된 기관 활동
에 필요한 건물, 설비 등의 사용에 드는 
비용

기관에 의한 기부나 헌금

유흥비 오락, 사회활동 등에 관한 비용 

시설 및
자산 지출

연구계약에 미리 승인된 자본 지출 일반적 목적의 시설, 건물, 토지 비용

로비
적용 비용원칙에서 제공되는 연구와 관
련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 경우 가능

일반적으로 불가능

범칙금 주, 지방 정부 등의 법이나 규제위반
개인적 사용 

물품 및 서비스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비용

주거 및 
개인생활비

주거 및 개인 생활에 대한 비용

보험 및 보상 연구계약에 따른 보험 비용
기관의 자재 또는 기술의 결함을 수정하
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 비용
은 허용되지 않음

자본증식, 
투자 관리 비용

주요 건물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사용된 
비용

차입금이나 기부금의 임시 사용으로 인
해 발생하는 비용

노사관계비용
만족스런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
는 비용(노조 유지비용, 출판비용 등)

타 후원계약과 
협약에 관한

손실
모든 경우

유지 및 보수비
효율적인 운영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유
지 및 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물품비
지원계약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품, 지급품, 조립품 등의 구매에 사용
되는 비용

회비, 구독료,
전문 활동비

경영, 기술 등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구독 
비용;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및 컨퍼런스 참가 비용(식사, 교통, 시설
임대비등 포함)

시민단체나 커뮤니티조직의 회원비; 사교
모임 등의 회원비

특허비
연구계약에 의해 미리 준비된 발명품 발
표, 특허 등의 비용

시설 보안비
시설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
금, 설비 등의 비용

계약전 
준비비용

연구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
구비지원기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표3<표 2-3> F&A Costs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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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TRAC 지침서

1. TRAC의 정의와 활동의 구분

○ TRAC의 내용

- TRAC은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원가계산을 위한 투명한 접근법(TRAC : The 

Transparent Approach to Costing for UK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으로 고

등교육기관의 연구 및 교육원가 계산에 대한 지침임

○ TRAC이 비용을 할당하는 활동은 3가지 핵심 활동(T, R, O)과 하나의 지원활동(S)

으로 구분됨

- 교육(T), 연구(R) 및 기타활동(O) : 연간 TRAC 프로세스에서 원가를 계산하여 

보고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활동

항목 허용(Allowable) 불허용(Unallowable)

자문료 상담, 자문, 법적 서비스 등의 비용

시설 설비와 타 
자산의 처분에 
관한 이익과 

손실

제안비
프로젝트나 후원계약을 맺기 위해 경쟁
이나 제안서를 준비하는 비용

재배치 및 
개조비

일상적이고 평범한 설비의 재배치 및 개
조 비용; 연구계약에 의해 사전 승인 된 
경우 예외적인 재배치 및 개조 비용도 
가능 

복구비
연구계약 이전의 조건으로 기관 설비를 
복구시키는 비용 

채용 비용
구인과 관련된 광고, 사무실 유지 등 비
용(표준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
우)

합리적인 시험이나 기관에 의해 만들어
진 규정에 의해 확인 받지 않은 사람들
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인광고, 특
별수당, 봉급 등의 비용

건물과 시설 
임대료 

후원계약이나 법∙ 규제 등에 비추어 합
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한도 
내에서 가능

특허 사용에 
대한 로얄티 및 

기타비용

특허를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거나 사용
료가 무료인 경우, 실효성이 없는 특허의 
사용이 아닌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받
아들여지는 비용

안식 비용
안식년, 대학 연구 참여, 여행 등의 
기관이 인정하는 비용

장학금 및 
학생보조금

연구계약이 연구참여자의 훈련을 제공할 
목적일 경우; 기관과 학생과의 관계가 노
사관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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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T, R 또는 O의 세 가지 핵심 활동에 직접 귀속되거나, 네 번째 활동인 

지원(S)에 귀속

- 모든 지원(S) 비용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 핵심 활동으로 귀속

○ TRAC 활동의 정의와 분석 

- 교육(T) : 공적 자금 지원 및 비공적 자금 지원 교육활동을 구분하여 분석

- 연구(R) : 주요 후원자(지원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연구위원회, 정부 부

처, 학술지원기관(Charities), 유럽위원회(EC), 산업 등

- 기타활동(O) : 상업 활동, 기숙사, 회의와 같은 기타 주요 이익 창출 활동

- 지원활동(S) : 준비, 제안서 작성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본 비용은 모두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핵심 활동인 교육(T), 연구(R), 기타활동 

(O) 에 간접비로 배부됨

○ 고등교육기관의 의무와 TRAC 면제 요건 

- 영국 정부의 자금지원기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모든 영국 고등교육기관(HEI)

은 TRAC을 이행하여야 함

- 대학은 연구위원회가 연구프로젝트의 자금후원을 위한 조건으로 필요한 데이

터를 포함하여 각 지원기관에 연간 TRAC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단, 2013-14년도(2012-13 학년도 재무제표)부터 공적 자금 연구활동의 규모가 

낮은 HEI는 예외적으로 일부 요건에 대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모의 기준은 현재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수

입이 300만 파운드(5년 연속 평균으로 계산) 이하인 대학임 

○ 소규모 대학에 적용되는 간접비율

- 2011년 이후 면제대학에 대한 고정비율은 TRAC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의 순위

에서 하위 75%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최근 결정된 고정비율은 다음과 같음

- 면제 대학에 대하여는 4개 간접비율 중 테크니션 비율, 장비 비율은 제외하고 

일반간접비율과 부동산 간접비율만 지급함

간접비율 종류 2017-18 2022-23 2022-23 상위 25%

일반 간접비율 £ 37,283 £ 50,377 £ 59,540
부동산 간접비율

실험실 £ 10,512 £ 12,355 £ 17,049
비실험실 £ 6,062 £ 6,054 £ 10,203

4<표 2-4> TRAC 적용 면제 대학의 간접비율

 * 2022-23 비율은 2022년 7월 1일 공표되어 즉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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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인프라를 안전하고 생산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용을 반영

한 최소 수준의 지속가능성과 투자를 위한 잉여(MSI : Margin for Sustainability 

and Investment)를 추가적으로 인정

- 대학이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지속가능잉여(MSI)를 기초로 하며, 각 

기관이 스스로 창출할 현금 수준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한 학문적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투자 프로그램의 공유

- 이를 위해 재무제표에 보고된 원가에 ‘지속가능성과 투자를 위한 잉여’를 

반영하여 전부경제원가(full Economic Cost, fEC)를 계산하고, 이 원가를 각 활

동에 배부함 

2. TRAC에서 원가계산 단계

○ TRAC 원가계산은 다음 6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짐 

○ 1단계) 재무제표 자료에서 출발함

- 재무제표 비목 중 TRAC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목 등을 조정함

○ 제2단계) 재무제표의 비용 발생액에 지속가능성과 투자를 위한 잉여(MSI)를 가산

- 지속가능성과 투자를 위한 잉여(MSI: Margin for Sustainability and Investment)

를 가산하여 전부경제원가(full Economic Costs)를 계산

○ 제3단계) 비목별 전부경제원가(fEC)를 활동 또는 부서별로 할당

- 각 원가풀(비목)에서 활동별 구분이 가능한 비목은 활동에 직접 할당

- 구분이 어려운 비목들은 중앙부서, 학과, 기타부서 등 발생부서를 확인하여 간

접적으로 배부

- 이 과정에서 간접 배부보다는 가급적 직접 할당 방법이 권장됨

○ 제4단계) 부서별 비용을 활동별로 배부

- 부서별 비용을 주요 활동인 교육(T), 연구(R), 기타활동(O)과 지원활동(S)에 배

부함

- 간접비 배부 시, 원가의 특성에 따라 원가풀을 구분하고, 직원FTE, 직원수,  

학생FTE, 학생수, 공간 면적, 공간가중치, 기술자, 시간할당데이터, 도서관 이

용률, IT 관련 지표 등 다양한 원가동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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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계) 지원활동(S) 비용을 주요 활동에 배부

- 지원활동(S)에 할당된 비용을 주요 활동인 교육(T), 연구(R), 기타활동(O)에 간

접비로 배부됨

○ 제6단계) 간접비율의 계산

- 연구활동(R)에 배부된 간접비를 4가지(세부 구분은 5가지)로 구분함

·연구 (일반)간접지원 비용

·연구 부동산 비용 : (a) 실험실 연구 및 (b) 무실험실 연구로 구분

·연구 실험실 기술자 비용 : 활동에 직접 할당된 기술자는 제외

·연구 시설 및 장비 사용 : 활동에 직접 할당된 시설과 장비는 제외

- 연구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은 사용시간에 따라, 다른 비용은 FTE 당 비용으

로 간접비율을 산출함

2<그림 2-2> TRAC에서 비용 배부 프로세스 개요

3. TRAC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3.1)

○ 할당 단위(또는 데이터 추출 단위)의 식별 : TRAC 프로세스 시행 대학은 우선 학

부(과)와 본부 부서를 구분

○ TRAC 프로세스에 필요한 데이터 범주(3.1.4.5)

-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된 회계데이터(지출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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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Academic Staff)에게 할당된 시간/사전 업무 계획(Workload Planning) 데

이터(교직원에게 교육(T), 연구(R), 기타(O) 및 지원(S)에 할당된 시간) 및 테크

니션(Technician)의 시간 데이터

·시간 할당 조사 모델 vs 사업 업무계획 모델 중 학과(부) 단위에서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모델 선택. 단, 학과 단위에서는 중복하여 활용할 수 없음

(3.1.5.12) 

- 교육(T), 연구(R), 기타(O)의 활동 유형에 사용된 공간의 비율을 결정하고, 학부

(과)별 각 활동에 대한 공간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공간 데이터

·공간 데이터는 점유가 아닌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여 배부ㆍ계산(3.1.4.28)

- 원가동인에 다양한 유형의 공간(예: 실험실 대 강의실)에 대해 차등적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도록 하는 공간가중치 요인

- 기타 원가동인 데이터 : 학부(과)에 비용 할당 및 간접비율 계산 시 활용될 교

직원과 학생 수 등

·FTE vs Headcount

·교직원 수 및 대학원생 연구원(Postgraduate Research Student)에 관한 데이터

는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3.1)

- 원가의 할당 단계(3.1)

·본부 및 학부(과)에 대한 공간비용의 배부

·본부 부서비용의 학부(과)에 배부

·학부(과)와 각 TRAC 범주(교육 T, 연구 R, 기타 O)에 할당된 비용을 배부



- 23 -

○ 작업흐름도

3<그림 2-3> 원가할당 작업흐름도

4. 직접 비용 할당 (Direct Cost Attribution) (3.3)

○ 개요 

- TRAC은 대학으로 하여금 활동비용(원가)을 학과, 본부, 상업부서에 직접 귀속

시킨 다음, 가능한 적절한 TRAC 범주에 배부하도록 함

·최소한 학과 직원 인건비, 비급여 비용, 연구보조금 및 계약, 기타 비용은 

TRAC 활동에 직접 할당돼야 함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가 직접 할당이 권장됨, 이를 통하여 특정 활

동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원가를 주게 됨 

- 직접 할당할 수 없는 비용은 3.4에서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TRAC 모델의 원가

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부됨

○ 작업흐름도

- 비용은 직접 비용 또는 지원 비용으로 분류

- 직접비용 : 직접 비용은 개별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직접 기인하거

나 일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비용

- 지원비용 : 정보기술, 도서관, 기술자(테크니션) 등의 지원. 교육, 연구 또는 기

타활동을 할 때 반드시 발생하지만, 특정 활동 또는 프로젝트에 직접 부과할 

수는 없는 비용으로, 학과와 원가동인을 사용하는 활동에 할당 (그림 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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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림 2-4> 직접 할당 자료의 출처와 과정

5. 학과 및 중앙부서 비용 배부 (Allocating Academic Department and 

Central Costs) (3.4)

○ 개요

- 학과 및 중앙부서의 비용은 주로 지원 비용으로서 대학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대학과 중앙부서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및 부동산

비용으로 분류됨

- 중앙부서에서 발생하는 지원 비용은 학과에 배부해야 하며, 학과에서 발생하는 

지원 비용과 함께 핵심 TRAC 범주(교육, 연구 및 기타)에 배부되어야 함

○ 작업흐름도

- 비용은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분류

·직접 비용은 특정 활동을 수행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며, 개별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직접 기인하거나 일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비용임

·간접 중앙 비용은 간접비용과 부동산비용으로 분류되며, 원가동인을 사용하여 

학과 및 TRAC 활동에 배부함

·교육, 연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할 때 학과에서 간접지원비용이 발생하며, 

학과의 지원 비용은 학과 내에서 강력한 원가동인 또는 부서장 추정치를 사

용하여 TRAC 활동에 배부함

·<그림 2-5>은 중앙 및 학과 지원비용을 TRAC 활동에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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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5<그림 2-5> 지원 비용 배부 및 간접비율 계산

6. 수익 배부 (Income Allocation) (3.5)

○ TRAC 수익분석은 TRAC 활동별로 수익과 전부원가를 대비시켜 지속가능한 이익 

또는 손실을 분석함

- TRAC 수익 배부는 TRAC 간접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자금제공자가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문(Sector) 통합수준의 데이터를 제공

함

○ 자금지원기관 보조금의 배부

- ‘자금 지원기관 보조금’에 대한 수익을 다음과 같이 배부함. 다음에 따라 보

조금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보조금 원천인 OfS/Funding Council/ 

Research England의 교육보조금, 연구보조금과 동일 비율로 배부해야 함

·교육보조금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교육(PFT)에 배부

·연구보조금은 ‘Funding Councils/Research England의 경상연구보조금’에 배부

·‘지식 교류’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기타(O)에 배부

·교육, 연구 또는 ‘제3의 임무’를 위한 것이 아닌 보조금은 그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용에 기초하여 배부

○ 등록금과 교육 계약 배부 

- 등록금 및 교육 계약에 대한 수익 배부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과정 등록금은 PFT에 배부(해외 유학생은 NPFT에 배부) 



- 26 -

·교육을 위한 해외 유학생 등록금은 NPFT에 배부

·추가 교육과정 수강료는 학점부여 과정과 관련된 경우 PFT, 그렇지 않으면 

NPFT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과정은 PFT에 배부(해외 또는 ELQ학생은 NPFT에 배부)

○ 투자수익 배부

- 투자수익은 대부분 기타(비영리활동)에 배부

7. 연간 TRAC 보고서 (4.1)

○ 연간 TRAC 보고서의 개요

- 투명한 접근방식의 연간 원가계산(TRAC) 보고서의 제출은 OfS(Office for 

Students)/지원재단(Funding councils)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모든 영국의 고등

교육기관(HEI: Higher Education Institution)에 대한 요구사항임

- 연간 TRAC 보고서는 OfS/연구지원위원회 및 UKRI(UK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사용하는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함께 활동 범주별

로 각각의 고등교육(HE) 비용 데이터 요약본을 제공함

○ <표 2-5>는 연간 TRAC 보고서를 수령, 작성 완료, 검증 및 제출하기 위해 따라

야 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냄

연간 TRAC보고서 

템플릿 받기

연간 TRAC보고서 

작성 및 검토

연간 TRAC보고서 

검증 및 제출

차기 TRAC 순환을 

위한 계획

연간 TRAC보고서 
서한의 부록B 받기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연간 TRAC 

보고서 템플릿 검토

(2장 참조)

연간 TRAC보고서를 
TRAC 감독그룹에 

검토를 위해 제출

벤치마킹 데이터를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기회를 확인

OfS 포털로 접속 보고서 작성하기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이사회 

위원회의 승인 및 
서명을 받음

TRAC 감독그룹의 
리뷰

기관의 템플릿 및 
지침을 다운로드

TRAC 감독그룹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부문 벤치마킹 
데이터와 비교)

연간 TRAC 보고서 
템플릿, 서명된 PDF 
및 설명 문서를 
제출일자 이전에 

업로드

차기 TRAC 순환을 
대비하여 TRAC 
모델을 업데이트

5<표 2-5> 연간 TRAC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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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간접비율 (Research Charge-out Rates) (4.2)

○ 연구간접비율의 개요

- TRAC 모델에서 도출된 비용 및 수익 출력 데이터는 전부경제원가(fEC) 간접비

율 계산의 기초를 제공함. 이러한 간접비율은 대학이 연구프로젝트에 기여한 

지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학별 기준을 제공함

- 간접비율은 연구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원가계산과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계약에 사용됨

- 연구간접비율은 일반간접비용, 부동산비용, 시설, 그리고 실험실 기술자에 대한 

간접비율이 있음

○ 연구간접비율 사용의 목적

- 연구위원회 및 기타 지원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프로젝트의 원가계산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간접비용, 부동산비용, 시설비용 그리고 실험실 기술자 지

원비용에 대한 간접비율을 계산하기 위함임

- 배부를 청구하는 대학의 경우 적용되는 간접 및 부동산 비용 청구비율은 UKRI

에서 매년 발표하는 배부 비율임. 간편법을 청구하는 대학에는 연구 시설 및 

실험실 기술자 인프라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표 2-6> 연구간접비율은 다음의 원가풀에 대해 계산됨

·연구 (일반)간접지원 비용

·연구 부동산 비용 : (a) 실험실 연구 및 (b) 무실험실 연구로 구분

·연구 실험실 기술자 비용

·연구 시설 및 장비 사용



- 28 -

간접비율
종류

일반간접비율
(Indirect Rate)

기술자 비율
(Technician Rate)

시설 비율
(Facility Rate)

부동산 비율
(Estate Rate)

간접비율
분자

비율의 분자를 
형성하기 위하여 
간접비용 풀을 

분리함

비율의 분자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공그룹별 
기술자 비용 풀을 

분리함

비율의 분자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설비용 풀을 

계산함

비율의 분자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공그룹별 
부동산비용 풀을 

분리함
(기술자 및 

시설비용 풀을 
제외)

간접비율
분모

비율의 분모를 
형성하기 위하여 
직원 FTE 비율을 

수령

비율의 분모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공그룹별 직원 
FTE 비율을 수령

비율의 분모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용률 데이터를 

수령

비율의 분모를 
형성하기 위하여 
직원 FTE 비율을 

수령

간접비율 
계산 간접비율을 계산

기술자 비율과 
전공그룹을 계산

시설 비율을 계산
전공그룹별 

부동산비용을 계산

6<표 2-6> 연구간접비율

9. 교육원가보고서 – TRAC(T) (4.3)
○ 교육 원가계산 투명 접근의 개요

- 교육 원가계산 투명 접근(TRAC for Teaching : TRAC(T))은 기존 원가계산 투

명 접근법(TRAC Method)을 기반으로 교육 분야의 원가계산을 위한 개념임

- 교육 원가계산 투명 접근(TRAC(T)) 하에서, 각 대학(Institutions)은 연간 원가계

산 투명 접근법에 보고된 교육부문 공적지원금에 대한 원가계산에 대해 더 나

은 분석을 제공함

- 교육 원가계산 투명 접근에 관한 회계보고서(Return)의 제출은 HEFCW(Wales)

를 제외한 OfS, SFC, DfE for Northern Ireland 등 보조금을 받는 모든 영국 고

등 교육기관의 필수사항임

○ <그림 2-6>은 TRAC(T)에서 교과 관련된 원가(교육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그림

으로 나타낸 것임

- 교육(T)원가를 공적 자금 지원 교육원가(The Cost of Publicly Funded Teaching 

: PFT)와 비공적 자금 지원 교육원가(The Cost of Non-Publicly Funded 

Teaching : NPFT)로 구분함

- 공적 자금 지원 교육원가에서 OfS/지원재단에서 지원하는 자금과 지원하지 않

는 자금을 구분함

- 공적 자금 지원 교육원가이면서 OfS/지원재단 자금으로 지원하는 교과(정규 과

정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관련 활동원가와 비교과 활동원가로 구분함

- 마지막으로 구분한 교육원가와 FTE를 사용하여 교과 관련 연간 총 학생 교육

원가를 계산함(Subject-Related Full Annual Cost of Teaching a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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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림 2-6> TRAC(T) 교과 관련 원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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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체계

제1절 미국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체계

1.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간접비 관리체계  

가. 연구간접비에 대한 감사

○ 모든 연방지원기관을 대신하는 ONR(Office of Naval Research)과 간접비율에 대

해 협상하며, 원가계산의 적정 여부는 대학 전체에 걸쳐 개별 건별로 비용이 적

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

나. 직접비와 간접비 

○ 직접비의 산정은 비교적 쉬운 편인 반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시설비와 관리비

(F&A) 원가를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대학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간접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원가(실

제로는 MTDC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이들 원가에 대한 보상을 받음

○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과거 GCRS(Government Cost and Rate Studies)에서 담당했

지만 현재는 CMA(Cost & Management Analysis)에서 담당

다. 연구간접비 산정을 위한 기본관리

○ 연구자 개인에 관한 독자적인 비용은 허용하지 않음

○ 하지만 OMB Circular A-21에서는 활동과 원가를 정부가 보상을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원가라고 해서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님

- 허용하지 않는 원가가 대학에서는 보상되어야할 대학의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는 원가에 대하여는 직간접적으로 보상하여 주지 않음 

- 단, 기금모집(Fund Raising)의 경우 대학에서는 필수과정이지만 정부의 보상기

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활동이며, 주대(Alcoholic Beverages) 또한 허용하지 

않는 원가대상(Objects)이며,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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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와 관련된 회계거래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검토를 받음 

- 내부로는 대학의 내부감사부(Internal Audit Department : IDA)

- 외부기관으로는 연구비지원기관, 대학의 공식 외부회계법인(Pricewater 

HouseCoopers) 및 정부기관인 DCAA의 검토를 받음

라. 간접원가 산정 과정

 1) 간접원가의 규명(Identifying Indirect Costs)

연구비
직접원가 기타 모든 원가

발생부서별로 코드화된
부서별 모든 비용거래를

계정번호로 분류

GCRS
간접원가의 확인

(기능코드 등 분석)

간접원가 기타 대학의
활동원가

허용가능
배분가능
합리적
간접원가

허용되지 않거나
배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간접원가

계정코드와
GL코드로 분류

연구비
직접원가 기타 모든 원가

발생부서별로 코드화된
부서별 모든 비용거래를

계정번호로 분류

GCRS
간접원가의 확인

(기능코드 등 분석)

간접원가 기타 대학의
활동원가

허용가능
배분가능
합리적
간접원가

허용되지 않거나
배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간접원가

계정코드와
GL코드로 분류

7<그림 3-1> 간접원가 처리단계 

○ 연구프로젝트의 직접원가를 대학의 모든 원가로부터 구분함 

- 직접원가가 분류되면 나머지 대학의 모든 원가는 GCRS에서 추가 분석

- GCRS에서는 간접원가를 기숙사 원가와 같은 직접운영원가와 구분함. 이 때, 

간접원가가 허용원가인지 분배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보상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최종 원가대상으로 배

부 가능함

 2) 간접원가의 배부(Allocating Indirect Costs)

○ 허용가능한 간접원가를 규명한 후에는 GCRS는 간접비를 OMB Circular A-21의 

요구 사항에 따라 7개의 정해진 간접원가풀(Indirect Cost Pools)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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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
대학의 
허용된 
원가

Function
1

본부
행정

관리비

Function
3

도서관
비용

Function
5

학생
서비스

Function
6

시설
유지비

Function
7

관리비용

Function
8

일반비용

비품 및 
건물 

개량비

↓ ↓ ↓ ↓  ↓  ↘ ↓ ↓

OMB
A-21에서 
규정한 

간접원가 풀

본부행정관
리비

도서관
비용

학생서비스 
비용

운영
유지비

수탁연구
관리비

일반
관리비

감가
상각비

배부과정(Allocation Process)
(원가를 간접원가풀로부터 대학활동으로 배부)

최종원가
대상
(final
cost

objectives)

강의
(Function 1)

연구
(Function 2)

외부강의
(Function 1)

기타
수탁활동

(Function 1)

기타
부수활동

(Function 0)

7<표 3-1> 스탠포드 대학의 간접원가의 배부 

 * Function 2는 외부수탁연구의 직접원가이며 Function 4는 학생지원비(장학금)이므로 OMB 
A-21에서는 이를 비허용원가로 분류하기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

- 간접원가풀에 포함된 원가는 최종원가대상(Final Cost Objectives)의 하나로 배

부

- 간접원가풀은 최종원가대상에 중요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분류되기 때문

에 기능을 코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일단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이들 최종원가대상으로 배부하면 활동의 총원가를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정부와의 간접원가율을 협상하는 기초를 마련해줌

○ 간접원가가 집계되면 이를 직접원가(MTDC)로 나누어 간접원가율을 산정하며, 이 

모든 과정은 DCAA에 의해 원가의 허용가능성 여부, GL 코드의 정확성 그리고 

기능코드와 활동/계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함

- 정부기관과의 협상에는 프로젝트의 성격(연구, 강의 기타)과 연구수행장소(교내 

혹은 교외)에 따라 여러 개의 간접원가율을 가지고 ONR과 모든 수탁연구에 

적용될 간접원가율을 협상  

2.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간접비 관리 체계 

가. 간접원가의 집계

○ Circular A-21에서 규정한 원가풀을 기초로 하여 건물/비품/자본적 지출액,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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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운영유지비, 일반관리비, 학과관리비, 부서관리비, 수탁연구관리비, 도서관비

용, 학생서비스 및 안식년(Sabbatical Leave)으로 구분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회계시스템 내에서 관리되므로 이들 자료는 감

가상각비를 산정하는데 사용

- 이자비용은 Circular A-21에 따라 처리

- 학과관리 비용은 대학회계시스템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A-21에 

따라 수정총직접원가의 3.6%만 허용, 학과관리비용 중 간접비율의 결정은 학과

별 계정분석과 업무수행보고서(Effort-Reporting Data)를 통해 정해짐

나. 간접원가의 배부

○ 건물 및 비품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각 건물별로 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기능

별로 배부하며, 점유면적을 산정할 때는 복도, 계단 및 휴게실과 같은 공유면적

을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Circular A-21에서 정한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학생 및 직원의 FTE를 기준으로 배부함. 직원으로 배부된 금액은 직원인건비

를 기준으로 기능별로 배부함

  

○ 유틸리티 비용을 제외한 모든 운영유지비용은 면적기준으로, 유틸리티 비용은 실

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기준으로 배부

○ 일반관리비는 수정총원가(Modified Total Costs)기준으로 배부

- 수정총원가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소모품비, 용역비, 여비 및 하청계약

을 포함하는 반면 비품, 자본적 지출, 수업료면제, 임차료, 장학금 등은 제외

- 부서관리비는 수정총직접원가(Modified Total Direct Costs)를 기준으로 배부하

며, 각 부서별 관리비용은 부서의 직접적인 기능에 따라 배부됨  

- 수탁연구관리비는 대학의 고유기능 안에서 수탁연구의 수정총직접원가를 기준

으로 배부

- 도서관비용은 A-21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 학생 및 직원 FTE와 인건비 자료를 

이용하여 단계별 과정을 거쳐 배부  

○ 학생서비스비용은 일차로 FTE를 기준으로 학생과 근로학생으로 구분하여 배부한 

후 비근로학생으로 배부된 금액은 전액 교육기능으로 배부하며 근로학생으로 배

부된 금액은 근로학생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능별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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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C Berkely의 연구간접비 관리체계

가. 연구간접비의 범주-집계와 배부

○ 연구간접비에 대한 지출은 대학의 재무회계시스템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기록되어져 집계되지만, 재무회계 시스템은 OMB Circular A-21과 원가회계기준

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기록된 몇몇 원가항목들을 재분류하는 것

이 필요

- 대학의 기금모집활동은 재무회계에서는 일반관리비에 준하는 대학지원활동으

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Circular A-21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타활

동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며, 재무회계에 사용되는 자료의 속성에 기초하여 재분

류 작업이 실시됨

(1) 감가상각비/수선충당금/이자

- 건물 : 재무회계시스템에서는 건물의 자본화된 가치를 비롯하여 연방정부의 지

원금액을 각 건물별로 기록하여 관리함. 따라서 원가회계시스템은 이를 이용하

여 OMB Circular A-21에 합치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 

- 비품 : 재무회계시스템에서는 비품의 종류, 구입자금 원천 및 비품의 자본화된 

가치를 기록하여 관리하므로 원가회계에서는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감가상각

비를 계산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 재무회계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량비 및 기타 일반

개량비에 대한 자본화된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회계에서는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합당한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

- 이자 : 자본리스를 포함한 대학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재무회계시스템 내에서 

관리 

(2) 운영유지비

- 재무회계시스템 내에서 원가항목별로 구분되어 기록 및 집계됨

(3) 일반관리비

- 재무회계시스템 내에서 원가항목별로 구분되어 기록 및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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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관리비

- 재무회계시스템이 아닌 원가시스템에서 계산하고 있으며, 학장실 운영관리비는 

재무회계에서 과별, 계정별 및 기금별로 관리한다. 학과 및 연구단위별로 허용

가능한 관리비용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은 재무회계에서는 항상 구분하

는 것은 불가능함 

- 원가항목들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재무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회계시스템

을 통해 집계하고 계산을 통해 강의원가와 연구원가로 구분

(5) 수탁연구관리비/도서관비용/학생관리비

- 원가는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구분하여 기록 및 관리

나. 간접원가 풀의 구성

○ 기본적으로 OMB Circular A-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

(1) 감가상각비/수선충당금/이자

- 대학의 건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품 및 자본자산의 취득시 부

담한 이자비용이며 A-21의 규정에 따라 산정

·건물 : 대학의 재무회계시스템에서는 건물의 자본화된 가치를 기록하고 있으

며 각 건물별로 정부의 지원금액을 기록함. 수선비용은 A-21 규정을 따름

·비품 : 종류별, 자금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비품은 

대학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 자본적 지출액(정부이외)의 2%를 충당

·이자비용 : A-21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자비용 만을 직접원가에 포함하며, 대

학의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재무회계에서 계상

(2) 운영유지비

-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에서 배부된 금액을 포함

- 재무회계시스템에서는 운영유지비를 기능별, 계정별, 학과별 및 원가대상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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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관리비

- 대학의 관리부서에서 발생한 비용과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및 운영유지비에서 

배부된 금액이 포함

-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기능별, 계정별 그리고 부서별로 기록

(4) 학과관리비

- 재무회계시스템에서 학장실 관리유지비는 학과, 계정 및 기금별로 구분하고 있

으며 수정총원가(Modified Total Cost)를 기준으로 연구원가나 교육원가로 배부

- 재무회계 시스템에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분하기도 함

(5) 수탁연구관리비

- 연구관리담당 부서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배부된 감가상각비, 이

자비용, 운영유지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

(6) 도서관비용

- 재무회계 시스템에서는 기능별, 부서별로 기록 및 관리

(7) 학생관리 및 서비스

- 학생관리 및 서비스 관련 비용은 기능별, 부서별 및 계정별로 관리

다. 배부기준

(1) 수정총원가(Modified Total Cost Basis) 기준

- 모든 급여와 임금, 복리후생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용역비, 여비 및 도급금액

(25,000달러까지)이 포함

- 비품, 자본적 지출액, 수업료면제, 임차료, 장학금 및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도

급계약은 제외

- 간접원가의 분포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판매상품의 원가 및 서비스센터

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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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총직접원가(Modified Total Direct Cost) 기준

- 모든 직접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재료비, 용역비, 여비 및 도급금액(25,000달러

까지)이 포함

- 비품, 자본적 지출액, 수업료면제, 임차료, 장학금 및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도

급계약은 제외

- 간접원가의 분포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판매상품의 원가 및 서비스센터

는 제외됨

(3) 직원 및 학생수(FTE기준)

- 직원 몫으로 배부된 금액은 대학의 주요 기능별로 추가로 배부되며,  추가적인 

배부는 직원의 인건비를 배부기준으로 사용

- 학생 몫으로 배부된 금액은 대학의 교육기능으로 배부

(4) 학생수강 및 작업시수(Student Hours-Classroom and Work Performed) 기준

- 학생수강시수는 모두 교육으로 분류함

- 학생작업시수는 강의, 연구 및 기타 수탁연구나 기타활동으로 분류

- 각 기능별 배부기준으로 사용되는 시수는 마치 직원들의 경우 인건비를 기준 

배부하는 것과 유사함. 이외에 학생관리 및 서비스 비용은 교육기능으로 배부

(5) 면적기준(Square Footage)

- 모든 직접 및 간접 활동을 위해 제공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용면적이나 

휴게실과 같은 공간은 제외

- 주어진 공간을 직접원가로 할 것인지 간접원가로 배부할 것인지는 회계연도 

중 실제 공간사용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며, 공동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은 면

적비율을 이용하여 배부

(6) 기타

- 수탁연구관리비는 수탁연구 약정에 따른 수정총직접원가에 기초하여 직접비처

럼 처리가능

- 도서관비용은 직원수, 학생수 및 직원인건비를 기준으로 교육, 연구 및 기타활

동으로 직접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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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버드 대학의 연구간접비 관리체계

○ OMB Circular A-21에서 규정한 풀과 동일하며 배부기준 또한 규정에 따르고 있

음 따라서 감사받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가를 

제외한 후 원가를 기능별로 구분한 후 각 기능별 배부기준에 따라 간접원가를 

산정 (그림 3-2 참조)

○ 산정된 기능별 간접원가는 강의, 연구 등 4개의 원가대상 별로 수정총직접원가

(MTDC) 대비 간접원가율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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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그림 3-2> 하버드 대학의 연구간접비 산정과정

제2절 영국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체계

1.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연구프로젝트의 원가계산 - 기본 가이드4)

1) 서론 (Introduction)

○ 이 문서는 연구제안서의 원가 계산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원가 계

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FU(연구재정부 : Research Finance Unit)의 해당 재정

담당자(Research Finance Officer : RFO)에게 문의

4) 과거에는 가이드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UCL Home>>Research and Innovation Services>>Award Services >>Applying for funding>>Costing 

principleshttps://www.ucl.ac.uk/research-innovation-services/award-services/applying-funding/costing-principles-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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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

- 개별 부서는 자체적인 내부 절차 및 일정표가 있음, 따라서 지원 절차를 수행

하기 전에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려는 학술 직원이 부서관리자, 재무책임자, 

연구조정자 또는 부서장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 

  

○ 연구 서비스를 통해 제출 프로세스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

- 제출마감일 전에 최소한 10일(근무일 기준)의 여유가 있어야 함

○ 모든 지원기관이 fEC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경제원가계산(fEC)의 원칙에 따라 UCL 원가계산도구인 pFACT를 사용하는 프로

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세한 pFACT 사용자 가이드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 fEC 용어의 간단한 용어집이 부록 1에 표시되어 있음 

- 다양한 보조금/계약 신청서에 대한 UCL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는 다음에 있음 

- 승인을 위해 pFACT 프로젝트 원가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

록 2에서 제공

○ 아래에 기술하는 원가항목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① 직접 발생 비용(Directly Incurred Costs) 

② 직접 할당 비용(Directly Allocated Costs)

③ 간접 비용(Indirect Costs)으로 구분될 수 있음5)

5) https://www.ucl.ac.uk/research-innovation-services/award-services/applying-funding/costing-principles

/costing-your-research-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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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3-3> fEC에서 원가항목의 구분

2) 예산 완성(Completing A Costing Budget) 

○ 보조금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는 직원 및 비용을 확인하려면 지원기관 가이드를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

- 원가 계산을 완료할 때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해야함. 모든 프로젝트는 UCL의 원가계산도구인 pFACT를 사용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RFU(Research Finance Unit)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 제안서의 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 항목을 고려해야함

- 직원 인건비

- 장비 비용

- 비직원 인건비

- 프로젝트에 부가가치세  

- NHS 신탁시설 및 서비스(부동산 및 간접비용은 pFACT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3) 직원 인건비(Staff Cost)

○ 연구 프로젝트에 직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에는 기본 급여, 런던 수당, 보

험 및 연금 기여금, 매년 연봉 승급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미래의 임금 인상을 위한 조항(해당되는 경우) 및 향후 예상되는 프로모

션 비용도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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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추가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 RFO 담당자와 연락하여 

pFACT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모든 직원의 비용을 포함시켜야함 

- 기존 교직원 (시간 및 공동 신청자 포함 )

- 연구비서 또는 기타 연구 요원

- 관리 / 비서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리자 추가)

- 기술적 지원

- 프로젝트 학생

- 컨설턴트

- 대체 교육비용

- 캐주얼 스텝 (일용직인 듯)

- 지원 인력

(1) 연구책임자(PI) / 공동연구원(CoI) 시간 견적

○ 연구원은 프로젝트에 직접 작업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포함시켜야 함, PI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조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 과제 예산이 적은 경우 연구기관이 과제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지원기관으로부터의 피드백은 저비용이 효과적이거나 과제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냄

○ UCL은 실제 연봉보다 직접적으로 할당된 교수 급여(현재 비임상용과 임상용 두 

가지)를 위한 밴드 시스템을 구현(급여가 교부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경우, 비용은 

실제 급여에 근거해야하며 직접 발생 비용으로 표시), 자세한 내용은 RFO 담당

자에게 문의

○ 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른 fEC연구 또는 fEC펠로우십 교부금으로 시간과 급여

가 100% 충당되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펠로우에 대하여는 새로운 추가적

인 연구의 제안서에는 시간은 기입할 수 있지만, 연구보조금에 부과되는 급여/부

동산/간접비용은 0임

- 다른 연구위원회 보조금에서 부분적으로만 자금을 지원받지만 UCL에서 급여

를 지불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예 : 명예 교수 또는 명예 직원)에 

대하여는 제안서에 시간 수를 표시해야 하지만 급여/부동산/간접비용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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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설턴트 임상학자

○ 새로운 컨설턴트 임상학자 비용을 부담할 경우 해당 부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의 시작시점과 향후 진행상황을 확인, 관리자 연락처는 해당 부서 웹페이지

에서 찾을 수 있음

(3) 연구조원 / 박사후 연구원

○ 연구 과제에 고용되는 직원의 자격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HR부서에 연락하

는 것이 중요하고 RFU는 원가계산 및 자금조달 규칙에 대해서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 자격에 대하여는 HR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ucl.ac.uk/hr)

(4) 방문 연구원

○ UCL에서 방문하여 일할 의사가 있는 영국 또는 해외의 선임 과학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특정 개인 방문자에 대한 지원 및 불특정 (일반적으로 

단기) 방문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요청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지원 사례(Case for Support)에서 정당화되어야 하고 연구비에서 

방문연구원에 대한 출장 및 주거비, 부동산 및 간접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5) 학생 비용

○ 프로젝트에서 학생(일반적으로 박사 과정 학생)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당신은 생

활보조금과 학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활보조금은 직원인건비로 입력, 적절한 학비는‘비직원인건비’의‘학비’항

목에 포함되어야 함

- 학생이 해외 또는 영국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학비를 작성하고 UCL의 등

록금 내역은 UCL Registry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음

○ 일부 지원기관은 이러한 비용에 대해 고정액을 지급하지만 일부 연구위원회(예 : 

BBSRC 및 MRC)는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 및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을 항상 확인하고 연구생에 관한 정보는 

Research Service 웹 사이트를 참조

(6) 부동산 및 간접비용을 유발하는 직원

○ 연구자의 정의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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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연구 보조원 (Grade 6B) / 연구원 / 동료, 연구 간호사, 임상 펠로우,  

"연구원”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지원 직원 등) 

- 명예 교수

- 업계의 방문 직원

- 명예 직원

- 방문 학자

 

(7) 부동산 및 간접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직원

- 기술 서비스 직원 지원

- 행정 지원 직원 (전문 서비스 / 사무직) 

4) 장비 비용 (Equipment Costs)

○ 장비구입비용은 직접발생비용(DI)이며6),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며 아직 

UCL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구입할 수 있음

○ 설비 구입비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며, 필요시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유할 수 있음 

○ 장비 구입은 그 완전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장비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모든 필요한 장비의 구매/임대/재설치 비용

- 연구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필요한 장비(예 : 컴퓨터 및 실험실 장비)

- 주요 장비의 예비 부품

- 프로젝트 전용 소프트웨어

- 장비 설치비용(예 : 납품, 교정, 필요한 개조, 예 : 청정실 제공, 냉방 확장)

○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새로운 장비는 적절

한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가 계산되어야 함(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

세한 정보는 UCL의 부가가치세 참조 )

 

6) 연구위원회 (Research Council) 신청의 경우 이것은 £10,000 이상의 장비비용만을 의미 

합니다(£10,000 미만은 소모품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는 

£10,000에서 £121,588의 장비는 50% 이상의 대학의 부담을 요구합니다. (RCUK의 장비개

체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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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정의와 특별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완성할 때 부서 관리자/

재무 책임자의 조언을 구해야 함 그리고 조달부서에 문의 하면 됨

  

○ 구입비용이 50,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 조달팀장과 상의하시고 UCL 및 EU 규칙

에 대해 Procurement 웹사이트에 문의

5) 학비(Student Fees)

○ 학비는 ‘학비’ 항목에 기록되어야 하고 UCL은 교무처에서 학비에 대한 표준 

금액을 제공하지만 특정 지원기관은 지불할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항상 지원

기관 이용 약관을 참조해야 함 

6) 소모품(Consumables)

○ 소모품비에는 다음이 포함

- 실험실 소모품

- 컴퓨터 잡화 및 소형 장비

- 테스트 비용

- 라이선스

- 임상 연구에 적용 가능한 경우 환자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문방구, 복사, 우송료, 전화, 팩스 (설문지 기반 연구와 

같은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만)7)

-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문 학술지

- 프로젝트별 택배비용

○ 이러한 비용의 필요성이 자원에 대한 정당화에 명확하게 서술되고 정당화되는 것

이 필수적이며 조달부서 웹사이트에서 제품 및 공급 업체 목록을 찾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에는 적절한 

비율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함(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UCL의 

부가가치세 지침) 

7) 제안신청서가 수정을 위해 반환되지 않도록 모든 “소모품비용항목”앞에“특정 프로젝

트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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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장비와 주거비(Travel and Subsistence)

○ 연구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행, 회의 및 워크샵을 위한 여행 및 

주거 생활비는 직접발생비용(DI)임 

○ 비용. 표준 요금에는 세금, 주차비용, 공항에서의 철도/택시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함(해당되는 경우)

○ 고려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 및 해외 여행

- 주거 비용

- 여행 보험

- 회의 비용

- 직원 및 환자 여행

 

○ UCL 승인 여행업체는 여행 요구 사항에 대한 가격 책정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차 운임 

- 여행 경비 

- 주거비는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의 숙박 시설과 식사를 포함

- 여행 보험 

8) 생물학 서비스(Biological Services)

○ UCL 생물학적 서비스는 UCL 주요 연구시설로 분류되며 직접발생비용(DI)으로 입

력 그리고 외부 UCL에서 가져온 생물학적 서비스도 직접발생비용임 

○ 동물작업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동물 구매

- 설비 대여, 장비 대여, 소모품

- 동물 유지

- 법정 수수료 (개인 면허 , 윤리검토절차, 공인된 교육과정 모듈)

-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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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상 시험용 의약품(CTIMPs)의 관리 비용

○ 현재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위한 모든 UCL 보조금신청서에는 UCLH/UCL 

Biomedical Research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 관리지원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제 보조금 신청서에 비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야 

하며, 이에 대한 원가 확인을 위해 최소한 3일이 필요

○ 임상 시험용 의약품 (또는 CTIMPs)의 모든 임상 시험에는 임상 시험의 모든 측면

의 품질을 보장하는 절차가 있는 시스템을 갖춘 후원자가 필요 

- 후원자는 시험 준비 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활동에 대한 완

전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 CTIMP 제안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확인되어 후원 약정을 명확히 하고 임상 시

험이 임상시험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10) UCL 주요 연구 시설 또는 소규모 연구 시설(UCL Research Facility)

○ fEC 목적을 위해 UCL은 연구에서 시설비용은 부동산 및 간접 비용 요율에서 제

외해야 함, 연구위원회 및 정부 부처에서 연구 기금을 신청할 때 연구시설에 대

한 접근 비용은 지원기관 신청 시 별도로 부과해야 함 

- 따라서 시설 옵션을 사용하고 승인된 목록에서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여 UCL

시설의 사용비용을 pFACT에서 계산해야 함

11) 기타 비용(직접 발생 비용 : Directly Incurred)

○ 프로젝트를 위한 다른 항목의 비용 

- 연구 결과물의 보급에 드는 비용(예 : 저자 발행물의 발행 비용)은 보조금 지

급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한함

- 프로젝트에 직접 고용된 직원의 채용 및 광고 비용

- 현장 탐사 연구

- 재인쇄/페이지 인쇄비용

- 프로젝트에 투입된 컴퓨터 비용(예 : 전문컴퓨터용품, 중앙컴퓨팅시설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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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관련 항목(연구기관의 재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유지 보수) : 

재배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되는 서비스, 청구 및 사용의 근거를 설명

해야 함

- 자동차 구입 / 대여

12) 기타 비용(직접 할당 비용: Directly allocated)

○ 이 비용의 예에는 다음을 포함한 공유자원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학술 부서의 실험실 기술자 추정비용

- 시설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스탭비용풀’의 일부인 비실험실기술자, 비서 및 

컴퓨팅 지원  

- 중앙 및 분산 컴퓨팅에 대한 이용료

- 클린룸 사용료

- 주요 연구 시설의 유지비용

13) 부동산 비용(Estates Costs)

○ 부동산 비용은 pFACT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며 단일 숫자(프로젝트의 총액)로 

표시되며, 지원 사례별로 정당화될 필요는 없음

14) 인프라 기술자비용(Infrastructure Technician Costs)

○ 인프라 기술자비용은 프로젝트의 학술/연구 직원을 위한 FTE에 따라 pFACT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됨 

- 이 비용은 실험실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

서에만 적용 

- 이 비용은 Directly Allocated - Infrastructure 제목 아래에 단일 숫자로 제안서

에 입력해야 함, 이들은 ‘자원에 대한 정당화’에서 정당화될 필요가 없음

15) 간접비(Indirect costs)

○ 간접비는 pFACT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며 제안서에 단일 숫자로 표시되고(프로

젝트의 총액) 이 금액은 ‘자원에 대한 정당화’에서 정당화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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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외(Exceptions)

○ 이 비목은 직접 지출 비용에 대하여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에서 실제 비

용 지출에 따라 전액(즉, 100%) 지원됨 

- 학생 생활비, 수수료 및 장비 비용에서 £ 50,000을 초과하는 비용들이 있음

17) 자원의 정당화(Justification of Resources)

○ 연구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 필요성이 정당화되어야 함 

- 연구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은 필수적임

○ 지원자가 하여야 할 정당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안된 연구의 특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표시된 자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필요한 것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자원을 세분화하여 직접발생, 직접할당 및 (해당되는 경우) 예외 항목으로 구

분하여 설명

- 연구자 시간, 내부시설 사용 및 직원 인건비 공유(모두 직접 할당 비용일 가능

성이 있음)와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의 근거가 정당화될 필요는 없지만 자원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함

- 연구자 시간, 연구의 복잡성, 프로젝트 관리 및 직원 감독 및 협업 또는 시설 

사용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부동산 및 간접 비용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음

(1) 컴퓨터 자원 정당화 

○ 연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항목들, 예를 들어 범용컴퓨터에 대하여는 프

로젝트에 필요한 이유와 연구 조직의 자체 자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이유, 두 가

지 모두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자원에 대한 정당화에 사용될 수 있음, “컴퓨터가 프로젝트

에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 ...입니다.” 그런데 연구부서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자금이 없기때문에 UCL은 부서 비용으로 지원에게 컴퓨터를 제공(간접 비용) 

- 그러나 본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된 신규 직원에게는 컴퓨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과제 예산에서 구입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지원기관의 안내 가이드를 참조



- 49 -

18) 프로젝트 부가가치세(VAT on Projects)

○ 부가가치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1) 매출(산출) 부가가치세

○ 연구위원회, 정부 부처 및 자선 단체를 위한 연구프로젝트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

제 즉, 우리는 이들 기관에 청구하는 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상업계약은 표준부가가치세(VAT)로 부과됨, 영국기반 연구는 영국 부가

가치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음

(2) 매입(구매)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연구를 위해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대해 부

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UCL의 ‘VAT Guidelines' 웹 사이트를 참조

- 영(0)부가세품목은 영국 여행, 독서용 인쇄물,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의

학 연구에 사용되는 물질 등

- 부가가치세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신청서와 보조금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함

19) 컴퓨팅 리소스

○ CRAG(Computing Resource Group)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UCL Research 

Computing 시설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상담해야 함8)

20) 물가연동

○ 모든 원가 계산은 적용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한 현행 가

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플레이션/연동에 관한 규칙에 대해 지원기관 계약조건

을 통해 확인해야 함 

- 지원기관이 연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더 낮은 요율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표시

하지 않는 한 모든 급여는 4%로 물가연동(Indexation)되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 

추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pFACT 안내서를 참조

8) http://www.ucl.ac.uk/resarch-computing/community/cra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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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HS신탁 시설 및 서비스(NHS Trust Facilities and Services)

○ NHS(National Health Service)신탁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은 관련 NHS신

탁 R&D사무소의 승인을 필요하고 이 비용은 명목상이므로 비용 또는 신청의 일

부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지원기관(MRC 등)은 귀하가 신청서의 일부로 이 비용을 확인하도록 요구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NHS신탁을 대신하여 지원기관에 요청하는 비용이 있다면, 신청서의 일부

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UCL pFACT 비용 계산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서는 안되

고 해당 NHS신탁은 신청서에 이 비용을 포함시켜야 함

22) UCL 연구 윤리

○ 인간 참가자를 포함하는 모든 NON-NHS 연구 제안 및 UCL 직원 또는 학생이 

UCL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수행한 인간 참가자로부터 파생된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는 UCL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적 승인이 필요 

- 이것은 연구가 일반윤리원칙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윤리적인 검토 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리 웹사이트를 방문하

고, 연구 윤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윤리위원회 관리자에게 연락

23) 단과대학 내 학과비용 계산 절차

○ UCL의 한 단과대학 내의 여러 학과와 관련된 제안은 다음과 같음

① 한 단과대학의 원가 계산

② 개별 학과별 원가 계산

 

(1) 단과대학 원가 계산

○ 주관 학과는 제목 앞에 "프로젝트 이름”에 "대학 원가계산”을 입력하여 RFO에

게 pFACT 비용을 알려야 하고 협력 학과의 이름과 같은 관련 정보는 pFACT 메

모에 입력해야 함

○ 주관 학과는 모든 직원 및 비직원 인건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동 학과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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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의해야 하고 비용은 pFACT에 추가되어야 하며 비용이 어느 학과에 적용

되는지 나타냄

- RFO는 직원들이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는가 같은 질문을 주관 학과와 연락함

- 주관 학과의 RFO는 pFACT 원가 계산을 승인할 책임이 있음

○ 주관 학과는 관련된 모든 부서의 HoD 승인 획득에 대한 책임이 있음(주의 : HoD

에 의한 pFACT의 승인은 모든 HoD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

- RFO는 비용을 확인하여 지원기관 계약금과 일치하는지 확인

 

(2) 개별 학과 원가 계산

○ 주관 학과는 다른 모든 협력 학과의 프로젝트 ID를 RFO에 통보하고 이 ID는 

RFO에 경고하기 전에 제목 앞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표시해 하고, pFACT 메

모에는 협력기관 이름, 위탁계약기관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협력 학과는 승인을 위해 자체 RFO와 연락하여, 리드 ID는 제목 앞에 "프로젝

트 이름”에 표시되어 RFO에 알려야 함

○ 주관 RFO는 총원가가 전체적으로 지원기관의 T&C와 일치하도록 보장

- 주관 RFO는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주관 학과에 합산된 모든 비용을 포함

하는 공동 제안서 스프레드시트를 준비

24) UCL이 주관 기관이 아닌 연구보조금 및 계약 신청

○ UCL이 주관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을 통해 신청서가 제출되는 연구보조금 및 

계약 신청과 관련하여 사전 신청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 pFACT 원가계산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 재정부서가 준비하고 

승인

- 2단계 :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UCL인증서명이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

청서 사본이 RFO 담당자에게 보내야 함

- 3단계 : RFO는 신청서에 입력된 수치가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정확한 비

용 항목으로 구분된 경우, 이메일로 승인(서명은 없음)

- 2단계와 3단계를 따르지 않으면 UCL이 전체 연구비 중 '점유율'에 대해 통보

할 때 계정 코드 할당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승인된 원가 계

산에 대해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비용 항목으로 재정이 배정되

어 지원기관 재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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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fEC 용어집

Ÿ 직접 비용 : 프로젝트를 최종 인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이들은 직접발생비용과 직접

할당비용으로 구분

Ÿ 직접발생 비용 (DI) :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 이들은 프로젝트에 직접 청구되며 

감사 기록에 의해 확인됨

Ÿ 직접할당 (DA) 비용 :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프로젝트에 귀속되고, 이 비용들

은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유되며 실제 비용보다는 추정치를 기반으로 함, 그

리고 연구자 시간, 부동산 비용 및 연구 시설은 일반적으로 주요 DA 비용임

Ÿ 연구책임자(PI) 및 공동연구자 (CoI) 비용 :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PI 및 CoI의 

연구참여시간과 관련된 비용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할당 비용으로 표시(예외로서 

펠루우십비용은 프로젝트에 직접 발생 비용임)

Ÿ 부동산 비용 : 건물 및 부동산 비용, 기본 서비스 및 유틸리티, 청소/이동/보안/안전, 리스

/임대/요금, 보험 등을 포함하는 비용

Ÿ 간접비용 :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추정을 기준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비용이 청구되며 다른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간접비용의 예에는 도서관 서비스/학습 

자원, 비서/타자, 재무, 인력, 홍보 및 부서 서비스, 중앙 컴퓨팅 비용 및 고용자본 비용 

(잉여인력 비용 포함)

부록 2 원가 승인을 위한 제출 절차

 

1 단계 - pFACT 상태 ‘초안’

○ PI/DA는 "초안”상태로 pFACT에 비용을 입력함 

   (주의: 모든 이메일 서신의 주제에 프로젝트 ID(예 : p2780)를 입력)

 

○ pFACT에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Ÿ 후원자의 마감일 (부서 마감일 아님)

Ÿ 전자 메일 및 연락처 번호를 입력했는지 확인

Ÿ 후원자 성명 및 제안서 이름

Ÿ 지원기관의 T&C 웹 링크 제공

Ÿ RFO가 DI/DA 및 정당성에 관해 조언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분류해야함

Ÿ pFACT에 입력된 신규 직원에 대하여 Max Spine Point에 금액을 입력했는지 확인해

야함,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가능한 모든 증분을 계산하지 않음

Ÿ pFACT 이메일이나 메모에 중요한 사실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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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A는 상태를 "부서 검토 요청(Request Dept Review)”으로 변경하여 원가자료를 

DA 로 전달

 2 단계 - pFACT 상태 ‘부서 검토 요청'

 

○ DA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가 "RFU 승인 요청”으로 상태를 변경하여 신

청서를 RFU로 전달하는지 확인해야함

3 단계 - pFACT 상태 ‘RFU 승인 요청'

 

○ RFU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데에 최소 5일의 근무일이 필요함

○ RFO는 원가계산을 점검하고 권고하는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됨

① 수정안 : 원가계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RFU는 신청서를 pFACT를 통해 DA

로 보내 "수정 요청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을 함

② 승인된 원가 : 원가계산이 RFU에 의해 확인되고 승인되면 원가계산이 확정

됨, 따라서 PI "초안” 또는 DA "요청 부서 검토”로 프로젝트를 다시 보내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변경을 할 수 없음, 그리고 비용 계산은 이제 HOD 또는 학

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따라서 RFU는 원가계산의 상태를 "HOD/Dean 승인 요

청”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허용함

4 단계 - pFACT 상태 "HOD/학장 승인 요청”

 

○ 학과장 또는 학장은 추가 필드 섹션을 작성하고 원가를 "HOD/학장 승인”상태로 옮

겨 원가계산을 승인하고, 이러한 학장의 승인은 PI가 HOD이거나 상업계약에서 회복

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만 필요함

 

5 단계 - 신청서에 입력된 재정 내역

 

○ PI/DA는 pFACT로부터 적절한 제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기관의 전자 또는 서면 신

청서에 대한 보고서에 재무 수치를 입력하며, 이때 연구계획서의 참조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함 중요사항 : 신청서는 pFACT 제출보고서의 수치를 반영해야하며, 응용 프

로그램은 전자적으로 또는 수동으로 RFU로 전달됨 

    참고 : 이 기한은 마감일 전 제출일을 정하기 위해 적어도 2일 동안 소요됨

 

6 단계 - 신청서를 확인하고 제출

 

○ 전자적으로 또는 종이에 RFU가 접수한 제안신청서에 대해 재정상의 세부사항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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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당한 이유에 대한 주석 참조)이 정확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RFU는 지

원기관에게 최종신청서를 제출/서명하며, 이후 신청서가 제출/서명되면 상태가 "제출

됨”으로 변경되어 pFACT가 업데이트됨 

 2. Newcastle University의 전부경제원가 사용한 원가계산 가이드

    (Guide to Costing Research Using full Economic Costing)

가. 배경 

○ TRAC(Transparent Approach to Costing)은 “원가 계산에 대한 투명한 접근”임 

TRAC은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주요 활동(교육, 연구, 기타활동)의 원가를 계산

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책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 TRAC fEC 

○ fEC는 "전부경제원가계산(full Economic Costing)”이며, 이것은 대학이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 프로젝트의 fEC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 

- 직접 발생 비용(Directly Incurred Costs) : 구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또는 활

동과 관련된 비용 특정 프로젝트나 활동이 없다면 발생되지 않는 비용임 

- 직접 할당 비용(Directly Allocated Costs) : 특정 프로젝트나 활동과 관련이 있

지만,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대한 관련성이 쉽게 식별되지 않아 

일정 기준에 의하여 할당되는 비용임

- 간접 비용(Indirect Costs) :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배부된 지원비용이며, 이 비

용은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지만 특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직접 관련

되지 않음

○ 대학은 MyProjects Proposal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연구에 대한 fEC를 계산 

○ 연구책임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입력

○ fEC는 원가계산시스템에서 부동산 및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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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프로젝트의 비용을 계산하는 이 방법은 현재 고등교육부문의 표준, 연구 프

로젝트에 대한 fEC의 계산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공공기금

으로 조성된 연구 프로젝트의 가격책정기준을 제공함 

1) 직접 발생 비용 (Directly Incurred Costs)

○ 이 비용은 특정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며 연구 프로

젝트에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가치가 되며, 모든 경우에 감사에 의하여 입증되어

야 함(예 : 공급 업체 송장 또는 직원의 작업시간표) 

○ 직접 발생하는 직원 비용  

- 특정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직원(전일제 또는 시간제). 이 직원들에 의해 소비

된 시간은 기금 신청 시 정당화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조원

- 과제 전임 사무 / 행정 직원 

- 과제 전임 전문 기술인력 

- 연구위원회 요구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DI로 청구되며, 한 프로젝트에 100% 일

하지 않는다면 (또는 PGR 학생의 경우) 작업시간표가 있어야 함  

○ 직접 발생하는 비직원 비용 

-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 않는 프로젝트 실행비용. 고려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여행 

- 모집 / 광고 

- 제3자 수수료 

- 소모품 

- 주거비

○ 직접 발생하는 장비 비용 

- 새로운 장비는 특정 프로젝트의 일부로 구매함. 이것은 이미 대학이 보유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님(아래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비용 부분 참조). 

이때 고려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구매 

- 납품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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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부품 

- 유지 보수 계약 

- 보험 

- 건물 개조 

○ 직접 발생하는 시설 비용 

- 연구시설비용은 부동산비용을 통해 청구되어 회수됨(아래 부동산 참조) 

- 부동산비용에 청구되지 않은 경우, 시설간접비율을 통해 회수됨, 이중 계산을 

피하고 TRA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 원가팀이 설정한 시설은 시설간접비

율을 계산하는 데에 투입되어 별도의 연구시설 요금을 청구되고 간접비로 청

구되는 시설 및 간접비율 내역은 MyProjects Proposals에서 알 수 있음 

- 개별 시설은 DI 또는 DA 중 하나로 청구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시스템은 각

각에 대해 올바른 비용 유형에 따라 자동 계산됨, 추가 시설 요금 설정에 대한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야함 (james.dougall@ncl.ac.uk)

2) 직접 할당 비용 (Directly Allocated Costs)

○ 직접 할당 비용은 발생하는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지만, 기타활동 및 다른 

프로젝트와 공유되어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는 비용임

○ 이는 직접 발생 비용과는 다른데, 직접 발생 비용은 독점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위의 섹션 참조). 연구 프로젝트에 청구되는 비용은 예상사용가치를 

기반으로 함

○ 직접 할당된 교직원 비용 

- 특정한 한 개의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연구원 이외에,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

는 다른 과제 및 업무에 함께 종사하는 연구원/직원이 참여하게 되어 연구책임

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과제에 가능한 시간을 추정해야함 

○ 연구제안서의 연구원시간 견적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직접 할당된 기술자 직원 비용

- 기술자 연구비용은 fEC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청구될 수 있음 

(1) 직접 발생 - 특정 프로젝트에 부과, 정당성 및 작업시간표 필요(위의 직접 

발생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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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할당된 풀 A - 특정 프로젝트에 청구 됨, 정당화가 필요함 

(3) 직접 할당된 풀 B - 학업, RA 및 PGR FTE 당 요금으로 부과됨, 풀 B 기술

자비용은 간접비로서 모든 실험실 연구 프로젝트에서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

음(FTE 관련 섹션 참조)

○ 직접 할당된 시설 비용 

- 연구시설비용은 부동산가격 (아래 참조) 또는 별도의 시설간접비를 지불해야 

함 

- 이중 계산을 피하고 TRA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Costing & Pricing 팀에 의해 

설정된 시설은 별도의 시설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음 

- 이 시설들과 그것들의 간접비율은 MyProjects Proposals 내에서 볼 수 있음 

- 개별 시설은 DI 또는 DA 중 하나로 청구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시스템은 각

각에 대해 올바른 비용 유형에 따라 자동 계산함

- 추가 시설 요금 설정에 대한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함(james.dougall@ncl.ac.uk)

3) PGR 비용 

○ 프로젝트원가 계산을 위해 대학원(PGR) 학생을 감독하고 교육하는 것은 필요, 이

는 연구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과는 별도의 활동임

  

○ PGR 활동비용 계산과 PGR 활동가격 책정은 두 가지 다른 활동으로 연구위원회

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학생과 다른 PGR 학생들은 계속 학비와 생활비로 지원을 

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연구위원회 기금의 기초로 인정되지 않음

4) FTE 관련 비용 (FTE Related Costs) 

○ TRAC은 프로젝트의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독립적 또는 감독 연구를 수행할 자격이 있으며, 프로젝트에 연구원으

로 또는 연구전문가로 조언을 제공 할 수 있다. 연구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

법을 고안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하게 감독된 조건 하에 일상적인 단순 작업

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 정의를 충족시키는 직원은 FTE 관련 비용에 포함됨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

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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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연구 직원 (직접 발생 또는 직접 할당) 

- 외부 연구원(예 : 방문 학자) 그런 다음 제안 원가 계산에 시간을 추가해야함 

- FTE 관련 비용을 유치하는 대학원 연구생 (위의 PGR 비용 섹션 참조)

○ FTE 관련 비용으로 회수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간접비 

○ 특정 프로젝트 또는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비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 

- 학자들의 연구지원시간 

- 행정 직원 

- 학과의 비직원 비용 (학과 전담직원) 

- 중앙 서비스 

② 부동산 비용 

- 부동산 요금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

- 토지 비용 

- 건물 감가상각 

- 실험실이외 기술자 

- 장비 비용

○ 실험실 및 실험실이외 부문에 대한 부동산 청구비율이 계산됨 프로젝트가 진행될 

우세한 공간 유형 선택해야함

  

○ 실험실 및 비실험실 부서에 대한 부동산비용 청구비율이 계산되므로 프로젝트를 수

행 할 명확한 공간 유형을 선택해야 하고 관리자에게 메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음 

③ 풀 B 기술자 비용 

○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서 일하지 않는 기술자로서, 이들은 인프라 지원 또는 서비

스를 여러 실험실에 제공하는 기술자의 비용임(위에서 언급한 직접 할당된 기술

자(풀 A)가 아닌 다른 기술자)

○ 부동산 및 풀 B 기술자 비용은 FEC에 따라 직접 할당된 것으로 분류되며, 간접 

비용은 세 번째 비용 범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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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University of Birmingham의 전부경제원가 계산의 예9) 

○ 스미스 교수는 3년간의 연구 조사를 위해 연구보조금신청서를 제출, 다음은 그가 

원가 계산에 대한 단계별 안내서를 사용하여 그가 신청해야하는 자원의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줌

○ 아래에 제시된 모든 비용 견적은 설명용이며 실제 추정치는 아님

1) 1단계 직접 발생 비용(Directly Incurred Costs)

○ 스미스 교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별히 소비될 자원의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시작해야함

 ① 장비 

○ 그는 VAT를 포함하여 £ 15,000에 대해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음

 ② 출장비 

○ 그는 5차례의 국제여행 (매 5일)을 기대하고 있음 

- 계산식 :  £ 500 항공료,  

  £ 100 숙박 / 음식 / 현지 교통편 ×5일 = £ 500 
  1회 여행 당 = 1,000×5회 여행 = £ 5,000

 ③ 연구원 

○ 전임 연구원의 지원은 프로젝트 기간(3년)동안 필요하고 스미스 교수는 회계팀에 

이 직책의 비용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게시물의 등급과 예상 시작일 및 

종료일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전임 연구원의 급여 : £ 96,000

 ④ 소모품 

○ 프로젝트 기간 동안 £10,000 상당의 소모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

⑤ 기술자 

○ 그는 기술자의 시간을 일부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은 예상치 이므로 직접 

할당된 비용 아래에 포함됨

9) University of Birmingham 인트라넷 > 금융 > fEC > 원가 계산 > 전부경제원가계산 예
   https://intranet.birmingham.ac.uk/finance/fEC/Costing/exampl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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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연구책임자 시간 추정 

○ 다음 단계는 자신의 시간을 프로젝트와 다른 공동연구자의 시간에 맞게 추정 이

를 돕기 위해 직원 시간을 예측하는 가이드에 따라 평균 근무 시간이 주당 약 

40시간이라고 계산함(이것은 출퇴근 / 출퇴근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매일 

45분 휴식을 고려한 것임) 

○ 그런 다음 TRAC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원 소요 시간 추산 템플릿

(Estimating Staff Time Template)을 완성 

연구자 시간추정 -  TRAC 시간 배정법

(주당시간)

1.  1주간 추정근무시간 기입 　 　 　 　 40

2.  시간배정 (TRAC 시간 배정법) 1학기 2학기 방학 　

강의 　35% 　35% 　10%  11

강의와 연구 지원 20% 20% 15%  7

기타 10% 10% 15%  5

　 　 　 　 　 　 　 　 　 　 　

3.  PGR 학생 지도 시간 　 　 　 4

　 　 　 　 　 　 　 　 　 　 　

4.  연구과제에 투입할 시간 (연 평균) 　 　 13

　 　 　 　 　 　 　 　 　 　 　

표8 <표 3-2> 연구자 시간추정 - TRAC 시간 배정법

○ 이로써 연구활동에 일주일에 13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음, 스미스 교수는 언제

나 2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시도하지만, 가끔은 가능한 기회에 따라 

이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어 평균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출함 

-계산식 : 13 시간 / 2 프로젝트 = 프로젝트 당 6.5 시간, 주당 

○ 스미스 교수는 또한 가이드에 제공된 요소 목록을 고려했지만 6.5 시간은 이 프

로젝트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좋은 근사값이라고 생각함

3) 3단계 연구원 급여 및 기타 직접 할당 비용(Directly Allocated Costs)

 ① 연구책임자 급여 

○ 스미스 교수는 이제 프로젝트의 직접 할당 비용을 추정해야 하고 이것은 특정 프

로젝트에 특별히 사용되지 않은 자원의 비용이지만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공유

된 자원의 비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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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급여 : 그는 자신의 회계팀에 2단계에서 추정 한 평균 시간과 프로젝

트 시작/종료 날짜와 그의 예상 급여비용을 알려 줌(£ 54,000)

② 기타 직접 할당 비용

○ 프로젝트 투입 직원 원가는 다음과 같음 

○ 공동 기술자:연구의 일부로 많은 실험이 실험실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상, 스미스 

교수는 학교 공동의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또한 얼마나 오

랫동안 지원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함 

○ 그는 프로젝트의 3년 동안 월간 5일의 기술자(급여 : 16,000 파운드)를 필요로 한다고 추정

- 계산식: 5×12×3 = 180 일×£ 100/일 = £ 18,000

○ 연구 시설/기존 장비 : 실험의 일부는 대학의 현미경 시설에서 정교한 현미경 장

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였고 Smith 교수는 장치 사용에 대한 시간당 요금이 

시간당 £ 35임을 알려 주었고 일 년에 100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정 

- 계산식 : 100×3×35 = £ 10,500

○ 일반 기술 서비스 : 학교는 스미스 교수에게 일반 기술 서비스를 설정하고 그의 

회계팀에 9000 파운드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4) 4단계 부동산 및 간접비 

○ 스미스 교수는 그의 연구활동의 전체 경제적 비용은 대학의 부동산 비용과 기관 

비용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의 회계팀은 이 프로젝트가 실험실 기반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부동산 비용 38,000 파운드를 징수 그리고 프로젝트의 간접비 인 

110,000 파운드도 징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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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생 비용 :

연구원 £ 96,000
장비 £ 15,000
여행 £ 5,000
소모품 £ 10,000 £ 126,000

연구원 비용

연구책임자 급여 £ 54,000
기타 직접 할당 된 비용

프로젝트 직원 비용- 공동기술자 £ 18,000
연구 시설 £ 10,500
일반 기술 서비스 £ 9,000
부동산 비용 (실험실) £ 38,000 £ 129,500
간접비 £ 110,000

전체 경제 비용 (fEC) £ 365,500

표9<표 3-3>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 경제 비용 (fEC) : 독립 단기 치료소

4. The University of Cambridge의 전부원가계산 기준

○ 연구 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은 수행할 작업에 대한 견고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영국 

정부는 자금 제공자(Funders)가 fEC에 대한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젝트의 전체 비

용(full Economic Costing)을 TRAC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정하도록 모든 대학에게 요구 

○ fEC는 대학이 연구의 실제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9월에 도입하였고 추가적인 정보는 fEC 캠브

리지 (Cambridge), fEC 웹사이트, 그리고 TRAC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fEC와 TRAC 지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캠브리지 (Cambridge University) f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프로젝트의 비용 산정에 관한 지침은 부서 관리자 또는 연구 보조금 관리자에

게 문의 

1) 직접 발생 비용 (Directly Incurred Costs) 

○ 직접 발생 비용 (Directly Incurred Costs)은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구체

적으로 구입된 항목에 대한 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은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기

반으로 청구되며, 회계 기록으로 검증 및 감사가 가능 

- 직접 발생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금 제공자(Funders)의 감사 요구사항으로, 원

본 문서(즉, 비급여 지출에 대한 송장, 인건비에 대한 급여 등)로 추적할 수 있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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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음 

- 연구원/보조 연구원 인건비

-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채용된 행정/기술 직원 인건비

- 계약업체과 위탁계약

- 여행 경비

- 재료 및 서비스 비용

- 회의 및 출판 비용

- 신규 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

- 학생연구원 지원금 

2) 직접 할당 비용 (Directly Allocated Costs) 

○ 직접 할당 비용(Directly Allocated Costs)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공유 서비스 

또는 시설의 추정 비용을 의미하며 예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음 

- 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의 할당된 시간에 대한 인건비: 캠브리지 대학교

(Cambridge University)는 최소 10%의 시간 할당을 요구, 이를 할당하지 않을 

경우, 연구 운영 부서(Research Operations Office)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나타

내는 학과장(Head of Department)의 이메일을 요청 

- 부동산 비용: 시설 관리, 공공요금, 세금, 임대료, 보험, 청소, 보안, 기존 장비 

및 연구 시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직접 할당된 제한된 수의 연

구 시설 제외) 

- 주요 연구 시설 및 소규모 연구 시설 사용 비용

- 기술자 인력, 행정 직원, 그리고 프로젝트에 배정된 기타 직원 비용

- 인프라 기술자 : 이 범주는 실험실(Lab) 기반 부서/학과에만 추가 

3) 간접 비용 (Indirect Costs)

○ 간접 비용은 다음과 같은 중앙 행정 및 서비스 비용을 포함 

- 금융(Finance)

- 인사(Human Resources)

- 법률(Legal)

- 도서관 시설(Library Facilities) 

- 등록처(Registry)

- 연구 운영 사무실(Research Operations Office)

- 대학 정보 서비스(University Information Services, 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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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급여 비용에 대한 문의 

- 이 비용은 직접 발생(Directly Incurred, DI) 또는 직접 할당(Directly Allocated, 

DA)될 수 있음 

-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연구 인력의 비용은 직접 발생 

- 여러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접 할당 

○ 이들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직접 발생 비용(Directly Incurred Costs)은 실제 급여와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되지만, 직접 할당 비용(Directly Allocated Costs)은 표준 청구 요율(급여 

등급)과 추정 시간(근무 시간 기록표가 필요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청구  

4) FTE (Full Time Equivalent)의 구성요소

- 하루 7.5시간

- 주당 37.5시간

- 연간 220일

- 연간 44주

- 연간 1,650시간 

5. 포스텍의 활동기준원가관리제도

1) 운영 개요

○ 국내 대학에서는 포스텍이 이미 활동기준원가산출제도를 도입하였음

- 포스텍은 회계 및 원가배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림 3-4>와 같은 활동

기준원가 계산제도를 ‘07년에 국내대학 최초로 도입하여 관리회계 목적으로 

정보활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매년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관리운영비에 대하여 대학과 산학협력단

의 분담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각 회계에서 관리운영비로 회계처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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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그림 3-4> 포스텍의 활동기준원가 계산제도  

○ 원가 배부는 코스트센터별(건물, 조직, 전임교수) 특징에 따라 활동기준 원가계산

과 전통적 원가계산을 혼합하여 이루어짐. 즉, 교수와 학과(일부 부서 포함)는 수

행하는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배부하고, 활동원가를 적용할 수 없는 건물과 

기타조직은 배부기준(사용면적, 전표건수 등)을 설정하여 원가를 배부함 

- 예를 들어, 교수는 교육활동, 연구활동, 행정활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기본적으

로 교육활동 30%, 연구활동 60%, 행정활동 10%로 설정되고, 교수개인이 그 비

율을 변경 가능함

-  교수 코스트센터에 집계된 원가는 활동비율로 각 활동원가로 배부되고, 교육

활동원가는 교수가 강의하는 교과목으로, 연구활동원가는 교수가 수행하는 연

구과제로, 행정활동원가는 교수가 속한 조직으로 배부됨

- 각 건물원가는 면적비율 등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조직과 교수에게 배부되고, 

각 조직원가는 조직별로 타조직으로 단계별로 배부되어 최종적으로 교과목, 연

구과제, 손익센터로 배부됨

2) 원가집계 및 수익성 Framework

○ 원가집계를 위해 3대 Cost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교수, 조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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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그림 3-5> 포스텍의 원가집계를 위해 3대 Cost Center

- 건물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 시설관리비, 유틸리티비용은 건물로 원가집계 

- 교수관련 비용인 교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는 교수로 원가집계 

- 일반관리 비용 중 직원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는 본부 조직으로 원가집계

- 비전임교원인건비, 시간강의료, 조교인건비, 학과/연구소 소속 직원인건비, 운

영비, 대학원생 장학금, 학생경비는 학과/연구소 조직으로 원가집계

○ 건물로 1차 집계된 건물사용 원가 중 교수연구실, 교수아피트 등 건물사용원가는 

교수부분으로 2차 집계, 나머지 건물사용 원가는 조직부분으로 2차 원가집계 

○ Cost Center외 독립적인 손익계산단위로 Profit Center 운영 

3) 건물비용 배부흐름 

○ 건물의 총원가는 사용용도별 면적에 따라 각각의 원가배부 대상에 배부됨 

- 전용 건물의 경우 교수연구실은 사용면적, 학과사무실은 사용면적, 강의실은 

강의시수×수강생수, 실험실 사용은 사용면적, 공공 사용은 인원수로 배부

- 공용 건물의 경우 주거시설은 사용면적, 학생지원시설은 수강생수, 외부 임대

는 전액배부, 복지회 사용은 인원수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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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그림 3-6> 포스텍의 건물 비용 배부흐름 

4) 교수 활동기준 원가동인 배부 기본원칙과 배부흐름도 

○ 도입시기와 이유

- 2007년 ERP를 도입하면서 교육 및 연구원가 산정을 위하여 모든 전임교원의 

활동별 비중을 입력 

○ 교원의 활동 종류

- 교육 : 강의, 강의준비, 학생지도 등

- 연구 : 연구과제 수행, 논문 작성 등

- 행정 : 보직 수행, 교내외위원회 활동 등

○ 교원의 활동별 비중과 수정

- 초기 활동별 비중 설정: 학과별 주임교수, 보직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1차로 활

동 비중(표준 비율)을 설정

- 활동비중 수정 : 각 교원이 본인 활동비중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포스텍 교원의 활동비중의 예는 다음 <표 3-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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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연구 행정
총장 0 0 100

본부보직교수 10 20 70

주임교수
인문,수학 30 30 40

기타 20 40 40

일반교수
인문,수학 60 30 10

기타 30 60 10

표10<표 3-4> 포스텍 교원의 활동비중의 예

 

○ 교원비용 배부흐름은 전임교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등은 업무비중에 따라 교육

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배부됨 

- 단 시간 강의료, 계절학기강의료, 어학센터강의료, 최고경영자과정 강사료, 기

타특별 강의료는 교육활동원가로 배부, 실험실관련 비용은 연구활동원가로 배

부

 

그림13<그림 3-7> 포스텍의 교원 비용 배부흐름 

5) 본부간접비 배부흐름 

○ 본부 간접비는 본부조직에서 교육과 연구행정지원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배부

- 배부 절차는 본부조직은 크게 대학 총괄조직, 행정지원조직, 사업지원조직으로 

나누고 조직의 원가는 순차적으로 배부되어 최종적으로 학과 및 연구소의 본

부간접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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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그림 3-8> 포스텍의 본부간접비 배부흐름 

6) 학과간접비 배부흐름 

○ 학과 간접비는 학과의 교육 및 연구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된 공통비용을 배부

- 배부 절차는 학과 코스트센터에 집계된 학과 공통비용은 학과 업무활동비중에 

교육원가, 연구원가, 수익장비원가 등을 구성 

그림15<그림 3-9> 포스텍의 학과간접비 배부흐름 

7) 학과 수익 및 원가 흐름도

○ 수익성 분석 대상인 학과의 수익/비용 분석항목 집계 및 배부 흐름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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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그림 3-10> 포스텍의 학과 수익 및 원가흐름도 

 제3절 국가별 비교와 우리나라 활동기준원가산정 방향

1. 간접비 산출기준 비교 

○ 미국, 영국과 한국은 실제 간접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 미국은 실 간접비율을 적용한 역사가 40년이 넘고, 대학의 재무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음

- 영국은 이전에는 35% 내외의 고정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2005년도부터 

실제 간접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실간접비율의 도입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대학의 회계제도가 투명하여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실제 간접비율 적용의 역사가 짧고, 대학의 회계적 자

료가 부족하여 논리적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데에서 차이가 발생함

○ 활동의 구분

- 우리나라는 대학의 활동을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활동

원가는 제외하고 있음

- 미국은 대학의 기능(활동)을 교육, 조직화된 연구, 기타후원활동, 기타기관활동

으로 나누어 대학 전 활동을 망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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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대학의 기능(활동)을 교육, 연구, 기타활동(지원비용으로 지원활동을 구

분)으로 나누어 대학 전 활동을 망라하고 있음

○ 검증하는 원가 범위

- 한국은 연구개발에 관련된 직접비와 간접비를 추출하여 간접비율을 산출하고 

다른 활동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검증이 어려움

- 미국과 영국은 대학 전체의 재무제표에 기초한 모든 비목을 교육, 연구, 기타

후원활동(미국), 기타활동을 나누어 배부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전체적 검증이 

가능함

○ 간접비 배부기준

- 한국은 간접비를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에 연구수익 비율 하나의 원가동인을 사

용하여 배부하고 있어 원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간접비 배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영국은 간접비를 구성하는 원가 종류별로 각각의 원가풀(Pool)을 구분

하여 각각 원가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원가동인을 배부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기능(활동)에 원가를 배부하고 있어 원가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간접비율 결정기관

- 한국은 KISTEP이 주관하여 전 대학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과 협력하여 일정 

기간 작업을 통하여 간접비율 자료를 검증함

- 미국은 상설기관이 대학을 방문하여 3~5일 동안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간접비율

을 검증하고, 소규모 대학의 경우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대학에서 제출한 재무자료 및 간접비율을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고   

제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함, 다만 이후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제재절차가 있음, 소규모 대학의 경우 고정 간접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학 회계정보의 품질

- 미국과 영국은 대학의 회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회계 정보의 품질이 

우수하여 대학의 총원가를 활동별로 배부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음

- 한국 대학의 회계정보 품질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활동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의지와 지원, 그리

고 선도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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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활동기준원가산출 매뉴얼 제정 방향 

○ 본 매뉴얼의 목적

- 본 매뉴얼의 1차적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산정에서 간접비율을 산정하고

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간접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정부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산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에서 규

정하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되, 원가배부에 있어서 활동기준원가산출 방식을 적

용하고자 함

- 대학에 활동기준원가산출 방식을 도입하는 2차적인 목적은 대학 경영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 매뉴얼에서 소개하는 개념을 대학이 자

체적으로 활동별 원가계산에 적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활동기준원가 정보의 산출과 보고는 소관부서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이러

한 대학회계의 작성 및 보고 기준 변화는 교육부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연구간접비율 산정에 집중하는 것이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 대학 회계정보의 품질의 차이

- 미국과 영국은 대학의 회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회계 정보의 품질이 

우수하여 대학의 총원가를 활동별로 배부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활동기준원가산출에 상당한 시간과 인

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회계정보 품질이 우수하지 않고, 회계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

리나라 대학에 본격적인 활동기준원가산출이 전면 도입될 경우,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

- 활동기준원가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원가동인의 발굴이 필요하고, 특히 교수

의 활동시간 파악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집계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국립/사립대학 교원의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연구활동 투입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연구 직접비 또는 간접비

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실익이 없음

- 이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산정은 현 「국가연구개발사

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간소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

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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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준원가산출 매뉴얼 제정 방향 

- 간접비율 = 간접비 / 직접비 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비와 간접비는 국가연구

개발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산함

- 직접비는 연구개발사업에서 특정 과제에서 직접원가로 인정되는 비목을 식별

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된 비용 금액을 집계함

- 간접비는 본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각 비목에 따라 적절한 원가동인을 사용하

여 활동별로 원가를 배부한 금액을 집계함

○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 현재 방식은 대학 재무제표에서 연구지원비용울 추출하고, 공통지원부문에서 

발생한 대학 간접비 총액을 연구수익비율 단일 기준에 의하여 연구활동과 기

타활동에 배부함에 따라, 

- 연구지원활동에 관련된 원가만을 추출하여 계산하고 있어 대학 총원가를 대상

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교육원가, 기

타활동원가 등 다른 주요 활동의 원가를 동시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배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며,

- 또한 원가동인을 연구수익비율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어, 대학의 연구지원 노력

의 변동이 간접비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 논의되는 원가동인 적용방식은 적절한 원가동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주요 원가들에 대하여는 연구지원 노력의 변동이 간접비율에 반영된다는 점이 

보완될 수 있음

- 그러나 원가동인 적용방식 또한 연구지원활동에 관련된 원가만을 추출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원가 자료의 신뢰성과 원가 배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방식은 대학 전체의 원가를 대상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서 원가자료의 신뢰성과 원가 배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능력이 높아지며, 연

구지원에 투입된 자원이 간접비율 산정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활동기준원가산출을 적용함에 있어 대학의 회계적 인프라 구비와 준비

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예상됨



- 74 -

 제4장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매뉴얼

제1절 기본 원칙과 원가계산기준

 이 지침은 기본 원칙과 원가계산기준에 근거하고 있음10)

1. 기본 원칙

- 원가계산은 투명하여야 한다.

- 계산과정은 원가계산의 조작 및 편의(Bias)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기관이 활동의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은 일관성 있고, 공정한 기초에 근거하여

야 한다.

- 계산과정은 원가계산에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산과정은 감사 가능하여야 한다. 

- 산출된 자료는 기관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기준

- 연차 보고 

·연차보고서는 기관의 교육, 연구, 기타 활동에 대한 총 원가를 포함한다.

·데이터는 이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재무제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 교직원 원가의 활동에 대한 귀속

·교직원 원가는 교육, 연구 및 기타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다.

·교원인건비는 연중 시간 할당, 통계 샘플링 또는 교무 작업량(Workload) 계획

(표준업무비중 등)을 사용하여 귀속한다.

- 원가의 활동에 대한 귀속

·가능한 경우 원가를 활동에 직접 할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건하고 관련성이 높은 원가동인을 사용하여 배부하여야 한

다.

-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원가 

10) 본보고서는 개조식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원칙은 평서문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

여 예외적으로 “한다.”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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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교육, 연구, 기타 활동과 지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 원가계산 모형 검토 및 개발 

·매년 수집된 시간 할당 및 공간 사용량을 이용할 수 있다.

·원가동인 정보는 매년 검토 또는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에는 직전년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원가계산은 매년 보고한다.

·연구 간접비율은 매년 재계산한다. (정책 결정에 따라 수정)

- 품질 보증 

·요구사항 준수를 확인하는 경영진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스템 무결성(Integr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합리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중요성

·요구사항이 데이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 

- 비율계산

·기관은 연차 보고의 원가 정보를 사용하여 간접비율을 계산한다.

3. 품질보증을 위한 내부통제

- 원가계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부통제조직 : 대학원가관리위원회(가칭)

·대학 내 CFO 등 주요 보직자, 전공 교수, 외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ABC 원가계산모형, 원가동인의 선정, 보고서의 합리성 등을 감독하고 평가

- 작성된 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는 자가점검표(Checklist)를 부여하여 자체적으

로 확인하도록 함

4. 활동의 정의와 구분

○ 다음은 교육(T), 연구(R), 기타(O), 지원(S) 활동에 대한 정의로서 활동기준원가 산

정 시 원가동인의 구분에 주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와 간

접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래 활동별 정의와 불일치할 수 있음 (특히 교원 활

동), 이 경우에는 정부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아래 정의는 간접비 배부 시 원가동인의 값을 측정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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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활동별 면적의 구분할 때 본 정의를 참고하여 교육, 연구, 기타, 지원 활

동에 사용된 면적을 구분할 수 있음

- 연구 수익과 직접비, 간접비의 계산은 정부 규정과 본 매뉴얼의 상세 지침에 

따라야 함

가. 교육활동 (T : Teaching)

○ 교육(T)은 핵심 활동으로 정규 학위과정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원가와 활동을 포함함

- 학위과정 교육 관련 교원 인건비

·정규 학위과정 강의

·시험 출제·감독·채점, 과제 채점 등 강의 관련 활동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워크샵 및 실험실 감독

·강의 자료 준비(신규 강좌 포함)

·현장실습 감독

·보충수업을 포함한 교육 관련 학생 면담

·지도 학생 상담 등

- 교원이 학과 및 지원부서에서 수행하는 교육 지원원가

나. 연구활동 (R : Research)

- 연구(R)는 핵심 활동으로 Frascati Manual에서 정의하는 연구와 이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원가와 활동을 포함함

·Frascati Manual에서 정의하는 연구

·외부 후원 연구와 자체자금 지원에 의한 연구도 포함

·교원의 연구관리

·연구원의 모집 및 감독, 연구를 위한 교육

·특정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된 학술회의, 세미나 및 모임 참석

·연구 보고서, 논문, 서적의 저술 등

·특허 출원 및 관리 활동 등

·기술이전, 창업지원(창업보육센터 등), 기업지원(테크노파크 등)

- 일상적인 테스트는 포함하지 않음 (기타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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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활동 (O : Other)

- 기타 수익창출 활동(O)은 핵심 활동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속하지 않는 현재 

또는 잠재적 수익 창출 활동을 포함함

·비학위과정 교육: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강의 포함), 전산교육센터, 체육센터, 

최고경영자과정 등

·외부겸직 및 외부자문업무

·일상적인 테스트(공동실험실습관 등) 

·봉사 활동

·기숙사11), 교직원 아파트, 식당, 매점, 학교 상품판매

·회의실 대여, 주차장

·보건진료소, 교내 신문방송, 교내 출판

·투자 활동

·기부금 (교육 및 연구로 지정되지 않은) 등

라. 지원활동 (S : Support)

- 지원(S)은 핵심 활동이 아니며, T, R, O 3대 핵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을 포함함

- T, R, O 관련하여 지원활동은 다음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가능함

- 직원의 교육 지원(T)

·시간표 작성

·안내서 준비

·학생 입학 및 유치를 위한 면담

·교육 관련 위원회

·학생들을 위한 취업 상담, 학업 멘토링 등 

- 직원의 연구 지원(R)

·신규 과제를 위한 제안서 초안 작성 및 수정, 외부기관에 대한 입찰 지원

·논문 심사 지원

·본부 대학원 정책 지원

11) 기숙사는 교육부에서는 지원 시설로 구분하고, 세법상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하여, 활

동 구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특히 일반 대학은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하나, 4개 

과기원은 정부 지원금이 주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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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기타 지원(O)

·컨설팅이나 서비스 목적으로 신규 과제를 위한 제안서 초안 작성 및 수정, 외

부기관에 대한 입찰 지원

·외부기관과 계약 조건 협상 등

- 교원의 일반지원 (참고사항)

·교육, 연구 또는 기타활동과 관련이 없는 관리 

·교수평의회, 위원회 등의 참여

·처장,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같은 보직

·직원 관리 및 평가

·홍보 등

제2절 대학 개관과 자료 수집

1. 대학의 활동에 대한 식별

(1) 연구활동 (R)

(2) 교육활동 (T)

(3) 기타활동 (O)

(4) 지원활동 (S)

2. 대학 조직과 사업구조 파악

- 대학 조직을 위 활동의 구분을 기초로 수행 임무를 전체적으로 파악

- 대학의 사업구조와 수익 및 지출구조를 개관하여 파악

- 원가 배부를 위한 원가동인 자료를 식별하고 수집할 부서를 파악

- 각 대학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를 파악함

3. 포함되는 회계의 범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일반회계

- 국립대학 : 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 발전기금회계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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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 교비회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포함, 법인

회계와 병원회계는 제외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대학(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연결하여 종합재

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 

4. 회계자료의 원천  

- 대학의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위한 자료의 원천은 재무제표 및 각 계정별 원장

을 기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미국, 영국)

- 하지만 계정별원장을 통해 원가발생부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대학의 재무제표에는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각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계하여야 함

구분 회계자료 원천  예시

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지출부*

(참고: 국립대는 세출예산 사업별 구분/성질별 과목 구분 2가
지로 각각 작성됨에 따라 활동기준 1차 판단 가능: 국립대학회
계 예산집행기본지침 p.183-192 참조)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지출부(국립/사립 동일)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지출부*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지출부(국립/사립 동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지출부* (4개 과기원 등)

표11<표 4-1> 대학유형별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위한 회계자료 원천

* 지출부 : 계정별원장을 통해 원가발생부서 또는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5. 필요한 재무자료 

- 재무자료(포괄손익계산서 상의 계정별원장 및 결산자료 외)

-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 자료

- 인건비 관련 자료(급여대장, 퇴직연금, 사학연금, 4대 보험 외)

- 직원 업무 비중 관련 자료

- 연구 수주 자료

- 면적 자료

- 기타 원가동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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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가계산의 흐름

1. 원가 구분과 원가계산의 단계

○ 활동기준원가 산출을 위한 흐름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종합재정운영표 및 간접비명세서 작성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대학(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연결하여 종합재

정운영표를 작성하여 수익과 비목별 총액을 집계함

- 이때 대학의 종합 간접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비목(필요시 세목)별 총액을 산출

하여 [4단계]에서 활용함12)

·종합간접비명세서에서 대학의 재무제표의 비용 인식기준과 간접비 인정기준

의 차이를 조정함 (예 : 간접비로 인정된는 자산구입비 등) 

- 종합간접비명세서에서는 비목과 부서(원가중심점)의 분류를 표준화하여 이후 

대학별 비교와 검증에 사용할 수 있음

·비목 구분 : 인건비, 부서행정비, 연구진흥비, 수도광열비, 시설/건물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연∙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부서 구분 :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지원부서, 중앙지원부서, 단과대학, 기본/지

원부서 등

○ [2단계] 수익을 RTO 활동별로 분류하여 집계함

- 대학의 활동별 수익을 파악하여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별 수익을 구분 

집계함

- 원가는 바로 RTO 활동별 구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원가는 특성을 파

악하는 정도에 그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수익 금액을 결정 : 여기서 

연구수익과 비용은 외부연구비(국가연구개발사업, 수탁연구사업)를 포함하며, 

자체연구사업(교내연구비)은 포함하지 않음

○ [3단계] 연구활동 직접비(RD) 결정

- 연구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직접비 원가 집행액을 집계하여 연구활동 직접비를 

산정함

12) 본 순서는 엑셀작업을 전제로 구성된 것인데, 대학에서 활동기준원가산출이 정보시스

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비명세서는 [4단계]에서 바로 작성 가능함



- 81 -

- 각종 연구과제 사업비에서 인정된 직접비의 당해 연도 집행액을 연구활동 직

접비(RD) 금액으로 산정하며, 다른 직접비는 교육활동 및 기타활동 직접비

(TD+OD)로 통합하여 집계할 수 있음

○ [4단계] 연구활동 간접비 항목에서 정부인정 간접비 항목을 식별함13)

- 본 활동기준원가산출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대상

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식별하여 

이후 분석을 시행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직접비 항목과 간접비 항목의 구분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대학 간접비고시

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을 참고함

- [1단계]에서 작성한 간접비명세서의 비목(필요시 세목)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식별함

○ [5단계] 정부인정 간접비 항목에서 RTO 지원활동이 식별되는 간접원가와 그렇지 

못한 비식별원가를 구분하여 RTO 지원 활동에 배부함

- 연구(RI), 교육(TI), 기타(OI) 활동과 연관성이 식별되는 간접원가는 우선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원가 계산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직접 부과 

간접비

-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을 복수로 지원하는 비식별간접원가는 우선 발

생부서에 배부한 후, 이를 지원활동에 배부함

- 비식별간접원가는 통합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관리부서의 원가를 실제 발생한 지원부서에 우선 배부하여야 함 : (5-1 

단계)

- 업무의 서열 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지원부서의 원가를 지원을 받는 하위

지원부서에 재배부함 : (5-2 단계)

- 지원부서의 원가를 부서별 활동비중이나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연구(RI), 교육

(TI), 기타(OI) 활동과 공통지원활동(CI), 그리고 일부는 직접비에 배부함 : (5-3 

단계)

- 공통지원활동(CI)에 배부된 간접원가는 연구(RI), 교육(TI), 기타(OI) 활동에 적절

한 원가동인(예 : 활동별 간접비 합계액)을 적용하여 추가로 배부함 : 부서 배

부 간접비 (5-3-1 단계)

13) 본 순서는 엑셀작업을 전제로 구성된 것인데, 대학에서 활동기준원가산출이 정보시스

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본 [4단계]가 [6단계] 이후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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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연구활동(R)에 배부한 간접비(RI)와 직접비(RD)의 비율을 계산하여 연구간

접비율을 산정함

- 연구간접비율 =
(직접부과 간접비 + 부서배부 간접비 : (RI)) 

연구직접비 (RD)

○ [7단계] 연구비 지원 원천별로 연구간접비율을 산정함

- 연구비 지원원천(사업 유형)별로 당해 사업의 수익 비율 또는 간접비 수익 비

율 등 적절한 원가동인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배부한 후, 당해 사업 직접비의 

비율로 지원원천(사업 유형)별 간접비율을 산정함

○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 <그림 4-1>과 같음

<1 단계> 종합재정운영표와 간접비명세서를 작성한다
수익 및 비목별 총원가 및 간접비 비목(세목)별 총액 집계

<2 단계> 활동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집계한다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별 수익을 파악

<3 단계> 연구직접비(RD)를 결정한다.
연구과제 직접비 집행액을 기초로 연구직접비(RD) 계산

<4 단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불인정 항목을 제외하고 인정 간접비를 구분한다 : 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정 간접비

<5단계> RTO식별 간접원가와 비식별 간접원가를 구분하여 RTO에 배부한다 : 4절-7절
RTO 식별 간접원가 RTO 비식별 간접원가

RTO에 직접 부과(4절)
5-1) 관리부서원가를 발생부서에 배부 (5절)
5-2) 상위부서원가를 하위부서에 배부 (6절)
5-3) 부서별 원가를 RTO에 배부 (7절)

<6단계> 연구간접비율을 산출한다 : 8절
연구활동(R)

(직접부과 간접비+부서배부 
간접비(RI)) /직접비(RD)

<7단계> 연구사업 유형별(지원원천별) 간접비율을 산출한다 : 9절
연구활동(R)

유형별 간접비율
기본 국가 수탁 지원

그림17<그림 4-1> 원가 구분 단계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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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다음 <그림 4-2>와 같음

17<그림 4-2> 활동기준 간접비율 계산의 흐름

2. 종합재정운영표의 작성

○ 종합재정운영표를 작성하여 대학의 수익과 비목별 총계를 산출함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일반회계 재무제표

- 국립대학 : 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연결하여 종합재무제표 작성

- 사립대학 : 교비회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와 산학협력단를 연결하여 종합

재무제표 작성

- 종합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시 내부 거래와 상호간 자산-부채 및 자본

을 상계하여야 함 

- 종합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학의 수익과 비용의 총계를 파악함

○ 대학의 재무제표의 비용 인식기준과 간접비 인정기준의 차이를 조정함

- 연구지원을 위한 자산 취득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러

한 항목들을 간접비 항목으로 변환함

○ 각 대학 종류에 따른 활동별 수익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운영성과표상 연구수익은 연구사업수익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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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수익에 해당하는 기관목적사업수익에는 교육활동수익과 기타활동수익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대학 종류별 상세한 수익항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구분 활동 활동별 수익집계방안

국립대학교

연구
대학회계 재무제표 상의 보조금 및 지원금 중 연구수익
산단회계 재무제표 상의 각 연구수익

교육
대학회계 재무제표 상의 교육활동수익
대학회계 재무제표 상의 기부금 및 보조금 중 교육수익
산단회계 재무제표 상의 각 교육수익

기타 수입대체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사립대학교

연구
교비회계 재무제표 상의 기부금 및 보조금 중 연구수익
산단회계 재무제표 상의 각 연구수익

교육
교비회계 재무제표 상의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교비회계 재무제표 상의 기부금 및 보조금 중 교육수입
산단회계 재무제표 상의 각 교육수익

기타 전입금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익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4개 과기원 등)

연구 운영성과표상 연구사업수익
교육 운영성과표상 기관목적사업수익
기타 운영성과표상 기관목적사업수익

12<표 4-2> 활동별 수익 집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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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 종류에 따른 원가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원가항목 예시

국립대학교

대학회계

인적자원운용(교직원인건비,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인사관리, 교직

원단체관리, 교직원복지지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 

교육활동운영지원(입학지원, 교무학사지원, 국제화지원, 취업 및 창

업 활성화) / 

산학연활동지원(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기관운영) / 

교육복지지원(장학금,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확충비, 실험실 및 강의실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기획 및 교육협력관리, 도서관 및 정보화운영,  기관운

영관리, 예비비 및 기타) /

수입대체경비 /

보조금 및 지원금 /

어린이집운영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보수 (교원보수 및 직원보수) /

관리운영비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연구비, 학생경비, 입시관리비) /

교육외비용 (지급이자, 잡손실)

산단회계

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타교육

운영비)

지식재산권비용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 산학협력보상금)

기타산학협력비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기타지원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일반제경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기관공통비용, 

경상운영비, 

연구사업간접원가, 

경상비, 

지원인력인건비, 

직원인건비, 

시설비, 장비·시스템구축비 

표13<표 4-3> 원가항목들의 구분

○ 종합간접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간접비의 비목별(필요시 세목별) 총액을 산

출함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일반회계 재무제표

- 국립/사립대학 : 대학/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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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의 구분과 산정방식

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 원가가 특정 원가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직접원가(Direct Cost) : 주어진 원가대상과 직접 관련된 원가로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그 원가대상으로 추적될 수 있는 원가

- 간접원가(Indirect Cost) : 주어진 원가대상과 관련된 원가이지만, 경제적으로 실

행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그 원가대상으로 추적될 수 없는 원가, 경비

(Overhead Cost)로도 불림

- 직접ㆍ간접원가의 분류는 원가대상의 수준(활동 또는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활동기준원가산출에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직접원가 : 연구개발사업에서 특정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어

서 해당 과제별로 원가 측정이 가능한 비목

- 간접원가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원가로 복수의 과

제, 또는 교육활동 등 다른 활동과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과제와 관

련성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목

○ 활동기준원가산출에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직접원가 : 연구개발사업에서 특정 과제에서 직접원가로 인정되는 비목을 식별

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된 금액을 연구활동 직접비로 집계

- 간접원가 : 본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각 비목에 따라 적절한 원가동인을 사용

하여 활동별로 원가를 배부한 금액을 연구활동 간접비로 집계

직접원가
원가 식별 

원가대상

(활동 또는 과제)
간접원가

원가 배부 

그림19<그림 4-3>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할당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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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동인(原價動因 : Cost Driver)은 원가유발요인 혹은 원가발생요인으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함. 즉, 원가동인의 변화는 관련 원가대상의 총원가를 

변화시킬 수 있음 

- 원가동인은 회계시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무적 측정치일 수도 있고 비재

무적 변수일 수도 있음

- 원가동인을 식별할 때 원가가 원가동인에 따라 변동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원가와 원가동인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원가행태(Cost Behavior)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하나의 고려사항은 원가동인을 측정하는 비용임. 따라서 원가동인을 식별

하고 측정하는 데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원가와 효익의 상충관계가 발

생할 수 있음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정원가와 비인정원가

○ 본 활동기준원가산출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직접원가 항목과 간접원가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항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총 집행액을 의미

- 본 내용은 예시이며, 이 예시가 모든 항목을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 

예시되지 않는 항목도 정책 목적, 원가의 개념과 본 예시 항목에 비추어 판단

할 수 있음

- 본 활동기준원가산출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들의 원가별 상세한 정의 및 허용 

여부와 금액 측정에 대하여는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을 참고하여야 함

- 이후에 현재 제외항목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인정항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는 원가를 분석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원가의 정의와 

본 지침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

- 감가상각비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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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직접비에 포

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교수(예 : 산학협력단장 등)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인정되

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 계산에서 포함되지 아니함

- 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 성격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직접비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비로 집계함

다. RTO 식별원가와 비식별원가

○ 간접비 항목에도 비목의 특성에 따라 활동(RTO)와 관련성을 식별할 수 있는 비

목과 식별하기 여려운 비목이 있음

- RTO 활동 식별 간접비 항목 : 산학연활동지원(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기관운영 

등), 교육활동운영지원(입학지원, 교무학사지원, 국제화지원, 취업 및 창업 활성

화 등), 기타활동지원(수입대체경비 등)

- RTO 활동 비식별 간접비 항목* : 수도광열비, 시설관리비, 세금과공과, 교무처 

등 본부 직원 인건비, 단과대학 지원인력 인건비 등

 * 비식별 비목에는 일부 직접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예 : 수도광열

비의 일부 금액은 연구 직접비로 분류 가능), 이 직접비는 이후 RTOC 간접비 

배부 과정에서 분리하여 제거하여야 함

구분 정의 원가계산

RTO활동 식별 
간접원가

RTO의 연관성이 
식별되는 간접비 항목

각 지원활동에 직접 부과

RTO활동 비식별 
간접원가

RTO가 식별되지 않는 
간접비 항목

부서별 집계 후 부서의 활동별업무비중
(또는 원가동인)에 따라 RTOC 지원활동에 
배부

표14<표 4-4> 원가항목들의 구분 및 원가계산 방식

○ 활동(RTO)와 관련성을 식별여부에 따라 간접비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음

- RTO 활동 식별 간접비목 : 연구(R), 교육(T), 기타(O) 지원 활동에 직접 부과하

여 이후 공통비용 배부과정을 간략히 할 수 있음

- RTO 활동 비식별 간접비목 : 부서별로 비용을 집계하여 부서 활동 비중 또는 

다른 원가동인을 이용하여, 연구(R), 교육(T), 기타(O) 활동과 공통지원활동(C)

에 배부하고, 이후 공통지원활동(C)의 원가를 RTO에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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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간접비 산정의 흐름

○ 활동기준 원가산출 매뉴얼에서는 간접비 배부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비를 제

외한 후, 간접비를 배부하는 과정인 [4 단계] 이후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20<그림 4-4> 활동별 간접원가계산 흐름도 

제4절 활동식별 간접원가의 구분과 집계

1. 원가항목들의 지원할동(RTO)에 대한 식별 가능성 구분

○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고 각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 절차를 적용

함

- 자료의 원천이 재무제표의 각 원가항목들의 활동 관련성을 식별하여야 함

- 각 원가항목 중 연구활동(R), 교육활동(T), 기타활동(O)으로 식별되는 지원원가

들을 각 활동의 간접원가로 우선 귀속시키고, 부서별 배부에서 제외함

- RTO로 구분되는 원가들은 각 활동에 바로 부과하면, 이후 공통원가들만 배부

하면 되기 때문에 원가 배부과정을 단순화하여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음



- 90 -

구분 내용 사례

교육(T)활동 지원원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만 지출한 원가 교육사업 지원비

연구(R)활동 지원원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만 지출한 원가 연구사업 지원비

기타(O)활동 지원원가 기타활동 지원을 위해서만 지출한 원가 평생교육원, 기숙사 
관리비 등

공통(C)지원원가 복수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출한 원가 수도광열비, 
시설관리비 등

15<표 4-5> 활동 관련성 식별에 따른 원가 구분

* 정규 교육과정일 경우 교육활동, 비정규 교육과정인 경우 기타활동으로 구분

○ 위에서 구분된 원가는 다음 단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편리함

구분 기호 운영계산서 금액

총 간접원가 (A) A 지원 및 관리 간접비용 xxx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간접원가 (B)

B
능률성과급, 연구개발적립금, 대손상각비, 감가상각
비 등

xxx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정 간접원가 (C)

C=A-B
연구사업간접원가, 지원인력인건비, 기관공통비용, 
경상운영비 등

xxx

RTO 식별 
간접원가 (D)

D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목적성간
접비와 간접비 중 활동으로 직접 식별가능한 비용

xxx

RTO 비식별 
간접원가 (E)

E=C-D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정원가에서 RTO식별원가를 차
감한 이후의 금액

xxx

표16<표 4-6> 단계별 원가 구분                (단위 : 백만원)

○ RTO 식별 간접원가

- RTO 식별원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정원가 중 교육, 연구 등 특정활동으로 

식별가능한 원가로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RTO 식별원가는 RTO 지원활동에 바로 부과함

- RTO 비식별원가는 부서별로 배부하여 부서별 활동비중이나, 기타 적절한 원가

동인을 이용하여 RTOC 지원활동에 배부함 (이하 제5절 참조)

- RTO 비식별원가에는 연구활동에 투입된 직접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야 함

- 공통지원활동(CI)은 RTO 지원활동을 공통으로 지원한 원가인데, 이를 다시 

RTO에 배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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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 RTO 식별 원가 사례

국립대학교

교육

교육활동운영지원(입학지원, 교무학사지원, 국제화지원, 취업 
및 창업 활성화)
교육복지지원(장학금, 학생활동 및 후생복지)
교육용시설에 집행된 시설확충비, 실험실 및 강의실여건개선
교육용시설에 집행된 공공요금

연구

산학연활동지원(학술연구활동지원, 연구기관운영)
연구용시설에 집행된 시설확충비, 실험실여건개선
연구용시설에 집행된 공공요금,
목적성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식
재산출원등록비, 실험실운영지원비), 산학협력단 등 연구조
직 소속직원 인건비 

기타 수입대체경비, 어린이집 운영 관리

사립대학교

교육
학사활동수행조직소속 직원 인건비, 교육용시설에 집행된 관
리운영비, 교육관련 학생경비 및 입시관리비

연구
연구조직 소속직원 인건비, 연구용시설에 집행된 관리운영비,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관리비 및 학생경비 

기타 기숙사, 주차장, 평생교육원, 기타 수입대체경비

과학기술특성화대
학

(4개 과기원 등)

교육
학사활동수행조직 소속직원인건비, 교육용시설에 집계된 수
도광열비와 시설관리비

연구
목적성간접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식
재산출원등록비, 실험실운영지원비), 연구조직 소속직원 인
건비, 연구용시설에 집계된 수도광열비와 시설관리비

기타
비학위과정, 기숙사, 주차장, 보건진료소, 평생교육원, 기타 
수입대체경비

표17<표 4-7> RTO 식별 간접원가 사례

제5절 비식별원가의 부서별 원가집계

1. 원가의 원가중심점 식별 : 관리부서와 발생부서

가. 원가의 관리부서별 집계 : 1차 집계

○ 원가중심점별 집계에서 원가를 다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야 함

① 원가발생부서와 원가관리부서가 일치하는 원가 (원가발생부서 = 원가관리부서)

- 대부분의 경비, 재료비 등

→ 원가중심점이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부과함 

② 원가발생부서와 원가관리부서가 불일치하는 원가 (원가발생부서 ≠ 원가관리부서)

- 관리부서(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 집행하는 원가 : 인건비, 수도광열비, 시설

관리비, 세금과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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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에 집계된 원가를 발생부서(실사용부서)에 할당함

-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집행하는 원가는 간접비만이 아니라, 직접비가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원가관리부서 중심 집계 : 원가발생부서 ≠ 원가관리부서

- 원가발생부서와 원가관리부서가 불일치하는 원가는 1차적으로 원가관리부서에 

집계된 원가를 원가발생부서로 배부하도록 함

구
분

계정과목 원가내역
1단계

(관리부서 
집계)

2단계
(발생부서에 배부)

인
건
비
성 
비
용

인건비
급여, 공적보험료, 수
당 및 성과급 등

총무복지팀, 
인사팀 등

개인별 급여대장으로 소속부
서별 집계

퇴직급여 개인별 퇴직금적립액
총무복지팀, 
인사팀 등

개인별 퇴직급여 명세서로 소
속부서별 집계

시
설
관
련 
비
용

수도광열비
가스료, 수도료, 전기
료, 통신비

시설팀 등
부서별 면적, 인원 기준으로 
배부

위탁용역비
청소, 경비, 미화 등 
시설관리 위탁용역

시설팀 등 부서별 면적기준으로 배부

시설보수비
시설개선공사비, 유지
보수원가 등

시설운영팀, 
구매자산팀

부서별 면적기준으로 배부

18<표 4-8> 원가발생부서와 원가관리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단계별 배부 사례

나. 원가 발생부서에 배부

○ 원가관리부서에 집계된 비식별 원가의 원가발생부서에 배부 : 인건비

- 원가관리부서에 집계된 원가 항목들은 계정별원장의 금액을 추출하여 발생부

서에 할당하기 위하여 재분류 작업 진행

- 인건비와 퇴직급여의 경우 인건비 원장에서 개인별 혹은 원가중심점별 구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원장 자료를 이용함

·그러나 실무진의 작업 편의상 업무 처리부서의 원가중심점을 이용하여 기표

가 되니 급여대장(퇴직급여명세서)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관리 대장의 자료가 

필요하며, 그 자료와 인건비 원장 자료가 서로 각 항목이 1: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대 보험과 사학연금의 개인별 자료도 필요(정산분 포함)하며, 인건비(혹은 복

리후생비) 원장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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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관리부서에 집계된 비식별 원가의 원가발생부서에 배부 : 수도광열비 등

- 수도광열비와 위탁용역비, 시설보수비의 경우 계정별원장에서 관리부서(예산부

서)와 발생부서(실사용부서)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 구분이 힘든 경우 

관련 배부기준을 정하여 각 원가중심점(Cost Center)에 배부가 필요

·만약 면적 기준이 된다면 각 건물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부서별(혹은 원가중심

점별) 면적을 집계 

·인원 기준이 된다면 매월 관리되는 인사부서의 인원 자료를 이용하여 배부율 

결정

- 또한, 각 조직의 해당 부서 명칭이 전사적으로 일치하는지 점검 필요(부서 명

칭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함)

2. 인건비 관리부서와 원가계산 원칙

가. 인건비 관리부서 식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교원의 인건비는 간접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함

- 인건비는 교직원의 분류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어 관리부서를 조

사하여야 함

- 정규직은 인사부(또는 총무복지팀),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수행부서, 비정규직 

교원은 학부 등에서 관리할 수 있음

※ DGIST 사례

  - DGIST의 경우, 인건비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관리부서 인건비 종류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총무복지팀
정규직 교원, 연구원, 직원의 급
여, 4대보험, 사학연금 외

xxx xxx xxx

기초학부
외부인건비
(기초학부 초빙 교원 급여 외)

xxx xxx xxx

연구과제
수행부서

외부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 
외

xxx xxx xxx

기술사업화팀
기술사업화팀 외부인건비, 
기술이전 인센티브

xxx xxx xxx

기타 외부인건비, 포상비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표19<표 4-9> 급여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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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건비 구분에 따른 원가계산 원칙

- 급여대장 항목에서 각 인원 소속부서를 파악, 원가구분이 이루어짐

- 인건비 원장 항목과 급여대장 항목 대조 필요, 일부 인건비 원장의 경우 인건

비와 경비를 하나의 비용 항목으로 전표 입력한 것도 있어서 세세한 구분 작

업 필요

-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활용, 인건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

계

- 인건비에서 활동별(RTO) 식별가능성은 세부항목의 명칭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함

- 모든 인건비에는 퇴직급여 포함

- 모든 퇴직 관련 급여는 명칭에 불구하고(사학연금, 퇴직금, 퇴직급여 등) 퇴직

급여에 포함

구분
활동 
식별

내용 처리방안

직원* 
및 

연구원 
인건비

RTO활동
식별 
인력

인건비

학사활동 관련 (부서) 행정원 인건비 
교육활동 직접 부과(간접원
가)

연구과제 지원 (부서) 행정원 인건비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 인건비

연구활동 직접 부과(직·간
접원가)

기타활동 수행 (부서) 행정원 인건비
기타활동 직접 부과(직·간
접원가)

공통 
인건비 활동 식별되지 않는 (부서) 직원 급여 부서별 집계(직·간접원가)

표20<표 4-10> 속성별 인건비 구분 및 처리방안

  * 교원인건비는 연구과제에 직접비로 편성된 경우에만, 직접비에 포함되며, 간접비는 인

정되지 아니함

다. 직원 및 연구원 인건비 원가계산 원칙

- 직원 및 연구원의 인건비는 앞의 공통원가 계산 방식에 준하여 활동별 원가계

산

- 직원 인건비 중 연구, 교육, 기타 활동 등 특정 활동을 위해 투입된 인력의 인

건비는 해당 활동으로 직접 집계함

- 연구원 인건비는 주로 연구활동 직접원가이며, 연구지원 인력인건비는 연구활

동 간접원가를 구성함

- 활동이 식별되지 않은 공통 인건비는 부서별로 집계하여 활동에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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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IST 사례

- DGIST에서는 교육활동의 경우 교육 관련하여 지원부서(예: 학사팀, 학사행정실, 학부팀 

등)의 인력에 대한 급여로, 전부 간접원가로 볼 수 있음 

- DGIST에서 연구활동의 경우 연구프로젝트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직접원가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연구원의 경우는 성격에 따라 

직접원가 또는 간접원가로 분류 가능

- 지원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경우 참여 프로젝트에 따른 직접원가 또는 행정 활동에 대

한 비중을 고려한 간접원가 산출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인원의 업무별 분장표나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함

3. 수도광열비의 원가중심점별 집계

○ 수도광열비의 관리부서 식별

- 수도광열비(가스료, 전기료 등)는 해당 건물 단위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시설운영팀 혹은 시설팀)의 원가로 집계가 됨

- 따라서 실사용부서 기준으로 재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서별 면적 혹은 

부서별 인원 집계 자료가 필요

○ 수도광열비의 실사용부서 단위 집계를 위한 절차

- 수도광열비를 실 사용부서 단위로 집계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침

·(1단계) 사용처 파악 : 수도광열비가 발생한 건물 확인

- 기관마다 수도광열비의 건물별 집계여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적

용되어야 함

- `건물별로 집계되지 않는 비용의 경우 해당 비용 전체에 대해 면적 혹은 인원

수 기준을 적용하여 부서별로 배부되어야 함

·(2단계) 속성 구분 : 원가가 발생한 건물의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속성(연

구, 교육, 공통) 정의

·(3단계) 속성별 처리 : 정의된 속성에 따라 원가집계 방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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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설 구분 해당 시설 시설 속성 정의

교육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
관, 대학본부·정보전산원

강의실, 학생회관, 체육관은 교육
시설로 간주. 나머지는 공통시설로 
간주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
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전부 연구시설로 간주
<교육부 분류상 부속시설: 산학협
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
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
수원,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부속학교,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장

전부 공통시설로 간주

지원시설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학생기숙사는 교육시설로 간주. 나
머지는 공통시설로 간주

표21<표 4-11> 건물별 속성구분 사례

※ 위 구분은 교육부에 보고되고 정보 공개된 분류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하도록 함

속성 분류 원가집계 방식

연구시설 연구활동에 직접비와 간접비로 부과

교육시설 교육활동에 직접비와 간접비로 부과

공통시설

수도광열비 발생과 연관된 부서별 자원보유 정도에 따라 배부

- 전기료, 가스료 : 면적기준

- 수도료, 전화료 : 인원기준

22<표 4-12> 속성별 원가집계 방식

4. 시설관리 관련 원가의 원가중심점별 집계

- 학교의 내부 시설 중 보수가 필요하거나 청소·경비 등의 위탁용역, 안전관리 

등의 수수료 지급 등의 지출

- 원가 발생부서가 명확하다면 원가 발생부서의 지출로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

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배부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부서의 원가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GIST 사례

- DGIST의 경우, 시설운영팀과 안전보안팀의 위탁용역, 시설보수 자산취득 등에 관한 원가에 대

해 자료를 취합 후 원가 성격에 따라 면적 혹은 인원 기준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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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위 지원부서 원가의 하위 지원부서에 배부

1. 타부서로 원가를 배부하는 지원부서에 대한 정의

○ 부서간 지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부서 간 간접비를 배부함

-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활동을 수

행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예 : 구매, 기획, 회계, 인사 등)에 집계된 비용은 

지원받은 다른 지원부서에 배부

- 부서간 배부를 위한 배부기준은 해당 부서의 비용발생 인과성 및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함

- 따라서, 해당 원가들은 부서별 면적과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부함. 단,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에 직

접 대응 가능한 원가는 부서별 배부 없이 해당 부분에 직접 집계

·연구동 등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 중인 시설과 관련된 위탁용역비, 시설보수비 등은 연구활동에 

직접 집계

·대학원생 기숙사 등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 중인 시설과 관련된 시설보수비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 집계 (RTO에서는 기타활동으로 분류됨)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비고

부 서 별 
배부

면적기준 xxx xxx xxx
위탁용역비, 시설보수
비, 자산취득비

인원기준 xxx xxx xxx
자산취득비(방역물품 구
입원가)

연구활동 집계 xxx xxx xxx 직접 부과

교육활동 집계 xxx xxx xxx 직접 부과

합계 xxx xxx xxx

23<표 4-13> DGIST 시설관리 관련 원가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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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그림 4-5> 원가중심점별 집계 비용의 배부절차

  주1: RTR(Resource To Resource):원가중심점에서 다른 원가중심점으로 비용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
  주2: RTA(Resource To Activity):원가중심점에서 활동으로 비용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 

2. 부서간 간접비 배부 절차

○ 부서간 배부는 지원 대상 부서의 범위가 큰 부서의 비용을 먼저 배부함

- 1단계 배부 : 총괄지원조직(예 : 기획팀 등)에 집계된 비용을 배부

- 2단계 배부 : 행정지원조직(예 : 구매팀 등)에 집계된 비용을 배부

- 3단계 배부 : 사업지원조직(예 : 실험동물센터 등)의 비용을 배부

○ 순방향 배부 원칙

- 부서간 배부 시에는 상호배부를 방지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방

향 배부만 하고 상호 배부 또는 역방향 배부는 하지 않음. 

- 또한, 같은 단계에 속한 부서간에도 배부하지 않음

○ 부서간 배부 부서와 배부순서, 배부기준 사례

- 부서간 배부에 적용할 배부방식은 해당 부서 원가 발생동인 및 데이터 확보가

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다음은 그 사례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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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배부순서 배부기준

감사팀/감사실 1단계 부서별 감사실적

경영전략팀 1단계 연구사업수익비율

고객경영팀/고객만족센터 1단계 부서별 인원수

예산팀 1단계 부서별 예산

인권윤리센터 1단계 부서별 인원수

인사팀 1단계 부서별 인원수

진료부/KAIST 클리닉 1단계 부서별 인원수

채용노무팀 1단계 부서별 신규채용인원수

행정발전센터 1단계 부서별 교육인원

건설팀 2단계 건물 건설면적

구매팀 2단계 부서별 구매건수

문지캠퍼스운영팀 2단계 문지캠퍼스내 부서별인원수

법무팀 2단계 부서별 협조요청건수

상담센터 2단계 부서별 인원수

서울캠퍼스운영팀 2단계 서울캠퍼스내 부서별인원수

시설인력지원팀 2단계 부서별 면적

시설팀 2단계 부서별 면적

안전팀 2단계 부서별 면적

어학센터 2단계 부서별 교정 및 번역비용

예비군대대 2단계 부서별 인원수

옴부즈퍼슨 2단계 부서별 인원수

KAIST 실험동물센터 3단계 부서별 실험건수

교무팀 3단계 학과별 교원수

중앙분석센터 3단계 센터지원건수

학술정보운영팀 3단계 교원활동비중

표24<표 4-14> 부서간 배부대상 부서, 배부순서, 배부기준(KAIST 사례)

제7절 부서원가의 활동별 원가 배부

1. 부서별로 집계된 원가를 각 RTOC 지원활동에 배부

○ 부서(원가중심점)별 활동비중 정의  

- 각 부서별 직무기술서 상 업무비중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함

께 고려하여 활동비중을 정의함 

-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각 부서의 활동별 업무비중 초안을 작성한 후 각 부서

별 설문을 통해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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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목표, 직무기술서 등은 실제 활동비중과는 차이가 있으며, 직무기술

서상 업무비중을 연구, 교육 등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사례

가 존재함.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설문은 각 부서 구성원들의 활동별 업무투입시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아래 표 참조)

·설문 결과와 기존 직무기술서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중요한 경우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 진행함

NO 사번 성명
주별 근무시간

교육 연구 기타 공통 합계

1 **5 이** 0 0 0 40 40

2 ***9 최** 20 5 0 15 40

3 ***6 이** 10 10 0 20 40

4 ***8 김** 20 0 0 20 40

5 ***0 권** 20 0 10 10 40

6 ***1 박** 0 0 30 10 40

총 근무시간 합계 70 15 40 115 240

활동별 근무시간 비중(%) 29.2% 6.3% 16.7% 47.9% 100.0%

표25<표 4-15> 활동별 업무비중 조사표 사례

○ 원가중심점에 집계된 원가의 활동별 배부를 위한 기타활동의 구분

- 각 부서 업무 중 연구 및 교육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기타활동으로 구분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함

(1) 기타활동을 통해 별도의 수익이 발생

(2) 기타활동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직 혹은 인력이 존재

- 기타활동의 사례로는 캠프운영, 산학협동공개강좌, 비학위과정, 자문계약 등이 

해당함

- 기관별로 기타활동 비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타활동을 별

도로 구분할지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이 필요함

- 부서지원활동 중 RTO에 공통으로 지원한 비용은 공통지원활동(C)에 배부함

2. 공통지원활동원가(CI)의 재배부  

○ 부서 간접원가 중 RTO 공통지원활동에 대한 원가 재배부

- 자체 집계원가와 타 부서로부터 배부 받은 원가를 합산 후, 활동별 업무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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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구(RI), 교육(TI), 기타(OI), 공통(CI) 지원활동으로 구분 배부한 후 

- 공통지원활동(CI)으로 집계된 금액은 적절한 원가동인(예: 활동별 수익비율 등)

에 따라 연구(RI), 교육(TI), 기타(OI) 지원활동에 재배부

그림22<그림 4-6> 부서별 간접비와 공통지원비용의 활동별 배부

제8절 활동기준 원가산출보고서

○ 활동기준 원가산출 보고서 양식

- 활동기준 원가산출보고서는 각 대학유형별 적용 회계기준 및 손익계정과목이 

상이하므로 대학 간,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기준 원가산출 보고서는 비목과 부서(원가

중심점)의 분류를 표준화하여야 함

·비목 구분 : 인건비, 부서행정비, 연구진흥비, 수도광열비, 시설/건물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연∙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부서 구분 :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지원부서, 중앙지원부서, 단과대학, 기본/지

원부서 등

○ 유사 대학 간 비교를 통한 이상치 도출 조사

- 비목과 부서(원가중심점)의 분류를 표준화한 활동기준 원가산출 보고서는 이후 

대학별 비교와 검증에 사용할 수 있음

·표에서 각 비목에 대하여 금액만이 아니라, 구성비율 (비목 간, 원가중심점 

간, 활동 간)을 표시하면 비교가 용이할 수 있음

·표에서 각 비목별, 부서별 금액과 구성비율을 유사 규모의 대학끼리 비교하여 

이상치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 정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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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활동기준 원가산출보고서에 대한 예시임

구분 세부 항목 합계 연구활동(R) 교육활동(T) 기타활동(O)

수익 (R)

1. 연구사업수익
1.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1.2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1.3 수탁연구사업수익

1.4 기술지원사업수익

2. 기관목적사업수익
2.1 기관출연수익

2.2 기관사업수익

2.3 기타기관사업수익

합계

직접원가 

(DC)

연구사업직접원가
학사사업비
일반사업비
기타기관사업비
인건비

합계

간접원가 

(IC)

비목

인건비
부서행정비
연구진흥비
수도광열비

건물관리비
지식재산권
창업출자/출연

합계

원가중

심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지원
중앙지원부서
단과대학행정
기본/지원부서

합계

원가총계 (TC = DC+IC)

운영차액 (R-TC)

원가회수비율 (R/TC)

간접비율 (IC/DC)

표26<표 4-16> 활동기준 원가산출 보고서

※ 위 표는 기관 간접원가를 비목별, 원가중심점별,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한 것으로 비목 합계와 

원가중심점 합계 금액이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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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연구사업 유형별 간접비율 계산

1. 연구사업 유형별 간접비율 계산

○ 연구사업 유형별 원가계산이 필요할지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원가자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구사업 유형별로 원가를 배부하기 위한 

적절한 원가동인을 찾기가 어려움 면이 있음

- 과기부 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소요된 간접비와 간접비율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연구활동 총원가를 계산하지만, 연구지원기관별, 즉 

연구사업유형별로 영국은 원가회수비율을 계산하며, 미국은 기관별 간접비율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

○ 연구사업 유형별 원가계산의 기본 구조

- 위에서 계산한 연구활동의 간접비를 각 사업 유형(지원기관)별로 배부함

- 유형별 배부기준은 각 지원유형별 연구수익비율 또는 간접비수익비율 중 하나

를 선택하여 배부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무난함

- 이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간접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

- 각 사업 유형별 간접비수익과 간접비배부액을 비교하여 유형별 간접비 회수율

을 판단할 수 있음

- 연구활동 간접비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을 산출하여 기존 공시 간접

비율과 비교할 수 있음

구분 합계
연구기관
기본사업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탁연구
사업

기술지원
사업

기타연구
사업

간접비수익 (A)
간접비배부액 (B)
간접비차액 (B-A)
간접비회수율 (A/B)

표27<표 4-17> 사업유형별 간접비 수익과 비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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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기준원가산출 총괄 흐름도

○ 이상에서 기술한 활동기준원가 산출과정을 계산표로 요약하면 다음그림과 같음

그림23<그림 4-7> 원가구분에 단계에 따른 계산흐름(1단계-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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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그림 4-8> 원가구분에 단계에 따른 계산흐름(5단계-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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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점검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집행 내역 보고서

○ 간접비 산출 책임은 대학 자체에 있음

- 이에 따라 대학이 작성된 자료 및 양식에 대한 완결성을 확인하는 자체 점검

표(Checklist)를 부여함

- 다음은 자체점검표의 사례이며, 점검사항의 수준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질문
대답

부적합 또는 
해당없음 사유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 제출된 모든 자료와 양식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본 매뉴얼에 따라 작성되었습니까?

  
- 제출된 모든 자료와 양식의 내용은 대학 원가관리위원

회와 경영진의 완전한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
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까?

  
- 모든 수익 및 지출 항목의 금액이 재무제표에 보고

된 금액과 일치합니까?
  

- 모든 수익과 비용이 연구, 교육, 기타, 지원 활동에 
대한 본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습니까?

  
-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그 정의에 따라 구분되고,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 간접비의 배분에 사용된 원가동인이 적절하게 선정
되고 적용되었습니까?

  
- 제출된 자료 중 유사한 대학에 비하여 특별한 이상치

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셨습니까?
  

- 산출된 간접비율이 현재 귀 대학의 연구지원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28<표 4-18> 대학 자체 점검표(안)

○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을 원함

- 과제별로 관련성을 입증되는 직접비와는 달리, 간접비는 복수의 활동, 또는 과

제에 공통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 집행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집행 건별로 관련된 활동 또는 과제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된 간접비 수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집행

된 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음

- 간접비 집행 내역을 결산 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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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집행 내역을 파악할 때, 국가연구활동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여 직접 부

과되는 비목과 간접적으로 배부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 표와 같이 비목 및 세부항목별, 집계 방식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집계하

고, 이를 동일 대학 내에서 기간 간, 그리고 유사 대학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즉 기간 간, 대학 간 비교를 통하여 특별한 이상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

인 분석을 통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비목 세목 합계 산학
협력단

기관지원 
부서

중앙지원
부서

대학
행정실 

기본/지
원부서

인건비

부서행정비

합계

연구진흥비

합계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

합계

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

보안용역비

oooo

합계

지식재산권

합계

창업출자금

합계

부서 합계

표29<표 4-19> 활동기준 연구활동 간접비 명세서(안)

* 본 양식은 간접비 보고 양식으로 간접비 산출방식과 일관성 있게 고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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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방안

제1절 ABC 단계별 도입 방안

1.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과 우리의 현황

○ 우리 현황에 대한 분석

- 대학회계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활동기준원가산출의 유용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대학은 교육활동에서의 손익이 이후 등록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

한 염려가 존재하였음

·그러나 본 매뉴얼 방식은 연구활동원가 산정에 집중하고 있어, 교육활동에서 

등록금 수익과 원가에 대하여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다만, 최근 대학 재정이 어려우므로 대학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학 자체 노력에 유용한 정보를 대학 자

체적으로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공립대학 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낮으므로 교육활동에

서의 손익에 대한 정보에 덜 민감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4개 과기원은 과기정통부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원

하는 부서가 다름

·이에 따라 해당 부서간에 활동별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간접비를 

조정·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2. 단계별 도입 방안

○ 연구비 규모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대상 대학은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이

면서, 활동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체 연구지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주

요 대학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가 일반 대학에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과기정통부가 실현가능한 범위

에서 우선 시행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참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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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도입 방안

- 1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4개 과기원에 우선 적용

·사립인 POSTECH은 이미 ABC를 적용 중이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5개 대학 

적용 가능

·현재 4개 과기원은 출연(연)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연구와 교육, 기타 활

동이 중요한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

·단일의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출연(연) 간접비산정기준과 구별하여 교육, 연구, 

기타 활동 등 활동이 복수의 핵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접비산정기준이 마련되면, 복수의 주용 활동을 수행하는 출연(연)인 원자력

병원 등에도 적용 가능

·다만 현재 4개 과기원은 출연(연) 간접비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활동

기준원가산출이 적용되면 다른 출연(연)과 구별하여 교육기관으로서 특성을 

반영한 간접비 산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2차적으로 연구중심 사립대학과 거점 국공립대학에 도입 권유

·연구중심 사립대학은 연구비 비중이 크고, 대학의 명예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

발적인 ABC 도입을 권유함

·연구중심대학인 거점 국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낮으므로 ABC에 대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촉진함

- 3차적으로 연구중심 일반대학에 도입 유도

·활동기준원가산출이 안정되는 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를 수주하는 대학에 전면 적용

○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간편법과 고정간접비율 적용

- 중소규모 대학에 대하여는 종전 방식을 간편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소규모 대학은 간접비 간편법을 적용하여 산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공연구비 규모가 50억 이하인 대학은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있

음: 실간접비 산출 대학의 순위에서 3/4 수준의 고정 간접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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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학 연구수익 적용방안

KAIST (2021) 8,843 

1차 적용 

과학기술특성화대학

GIST (2021) 2,047
UNIST (2021) 2,892
DGIST (2021) 1,574

6 포항공과대학교  2,710 

1 서울대학교  7,641 

2차 적용 

주요 사립대학

2 연세대학교  5,305 

3 고려대학교  4,348 

4 한양대학교  3,545 

5 성균관대학교  3,433 

7 부산대학교  2,327 

2차 적용 

주요 국립대학 

8 전남대학교  2,194 

9 경북대학교  2,134 

10 경희대학교 (사립)  1,692 

11 충남대학교  1,659 

12 전북대학교  1,502 

13 중앙대학교  1,301 

3차 적용

일반대학

14 아주대학교  1,294 

15 이화여자대학교  1,226 

16 인하대학교  1,141 

17 경상국립대학교 (국립)  1,138 

18 충북대학교 (국립)  1,114 

19 건국대학교  1,072 

20 강원대학교 (국립)  1,017 

　72개 대학

500-1000억원  17 대학 

간편법 적용대학
300-500억원  16 대학 

100-300억원  23 대학 

50-100억원  16 대학 

55개 대학

30-50억원  19 대학 

고정비율 적용대학10-30억원  29 대학 

10억 미만  7 대학 

합 계 147 대학

30<표 5-1> 대학별 연구비 수주규모와 간접비산정방식 적용방안 : 2022년도 실적 (단위: 억원)

○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단계별 접근 필요

① 선행 단계 (2022-24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시범 원가계산 및 매뉴얼 작성

- 4개 과기원 ABC 원가계산 시범 시행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필요한 회계 인프라 설계

·가능한 자료, 실행 시 애로점, 유형별 표준화 지표 조사 

·활동기준원가 대상 대학과 회계시스템 비교 분석 

·ABC 도입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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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차 적용 (2025-2026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 4개 과기원 ABC 원가계산 시범 결과를 간접비율 산정에 적용

- 포스텍에 시행 중인 ABC제도를 간접비율 산정에 적용

③ 2차 적용 (2027-2028년) : 거점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 연구비 1,500억원 이상 국립대에 ABC 간접비율 산정 적용

- 연구비 2,000억원 이상 사립대에 ABC 간접비율 산정 적용

④ 3차 적용 (2029년 이후) :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 연구비 1,000억원 이상 주요 대학에 ABC 간접비율 산정 적용

○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에 대하여는 간편법과 고정비율 적용

- 연구비 규모가 50-1000억원의 대학에 대하여는 현재 간접비 산출방식을 간편

화하여 간편법을 적용

- 연구비 규모가 50억원 이하의 대학에 대하여는 고정 간접비율을 적용

·ABC 적용대학 또는 간편법 적용대학의 간접비율 순위에서 하위 75% 순위에 

해당하는 간접비율을 고정간접비율로 적용

- 간편법과 고정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대학과 정부의 행정 부담 완화

○ 활동기준원가산출 적용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연구비 규모 상위 20개 대학 중에서 시범대학 선정

- ABC 도입 대학에 대한 한시적 간접비율 인센티브 제공

·시범 시행에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실시되는 

국가 R&D 과제에 대해서는 고시 간접비율을 추가로 2년간 1∼2%(예시) 가산

율 인정 

- ABC 도입 대학에 대하여는 간접비 용도제한 폐지 또는 완화, 정산 면제를 추

진 가능함

○ 활동기준 미적용 대상 대학의 경우 현재 간접비율산정 방법을 간소화하여 적용함

- 간접비 주요 비목에 대하여는 적절한 원가동인 적용 : 수도광열비, 건물 및 시

설관리비 등

- 산학협력단 연구 지원 비목은 적극적으로 인정함

- 공통지원간접비에 대하여는 기존 연구수익비율 적용을 인정하되, 공통지원간접

비에 대한 상한 설정

- 공통지원간접비 조정 1안 : 공통지원부문 간접비 비중 상한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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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익비율 인정 시 공통지원부분 비중을 점차 축소하여 40∼50% 이내 상

한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나감(30% 수준까지)

- 공통지원간접비 조정 2안: 연구수익비율 상한선 부여

·대학별 연구수익비율을 공통부분 최대 상한선으로 하되 최대 30∼40% 이내 

운영, 단계별 축소 

- 공통지원간접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아울러, 산출인정기준을 강화하

여 간접비 인정 비목 범주 축소(공통부문 비목 조정)

○ 활동기준 적용대상 대학과 기존 연구수익비율 적용대상 대학 간 간접비율의 차등

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전체 간접비율은 증가 없이 조정

- 연구인프라 투자가 많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간접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실소요에 맞게 조정 

- 연구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연구중심대학에 비하여 낮은 교육중심대학의 

경우 기존의 간접비율을 장기적으로 실소요에 맞게 하향 조정

- 전체적으로 간접비율은 증가 없이 조정하되 실소요 원가 기준 즉 활동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산출하여 연구목적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중심대학의 연

구인프라 재원으로 선순환되는 간접비원가제도 효율성 제고 

○ 활동기준으로 산출된 간접비율제도는 간접비 정의에 충실한 간접비율 산정의 기

회가 될 수 있음

- 현행 간접비 산출방식은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만 베부되어, 기타활동에 대한 

간접비의 일부가 연구활동 간접비로 전가되어 과대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음

·따라서 활동기준 간접비율이 현행 간접비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대학의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연구활동에서 간접비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경비, 시설인프라 관련 경비로 

구성되는데, 현행 간접비에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경비만 반영되고 있으며, 

시설인프라 관련 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활동기준으로 간접비율을 산출할 때, 시설 인프라 관련 경비(감가상각비 등)를 

추가하여 간접비 정의인 F&A(Facilities and Administration)에 충실한 간접비율

을 산출 가능함

·활동기준 간접비율 자료에는 비목별 금액이 식별되기 때문에 연구활동 간접

비의 범위를 결정할 때, 유용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113 -

제2절 활동기준원가산출 도입 시 유용성

1. ABC 도입 시 유용성

○ 대학의 연구지원노력이 간접비율과 연동되어 간접비의 효과적 활용 도모

- 대학의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인원과 공간을 확대하면, 이러한 투입 자원의 증

가분이 원가동인을 통하여 차연도 간접비율에 반영됨

- 산학협력단이나 대학 등 사용되는 계정과 무관하게 연구지원에 투입된 원가가 

파악되기 때문에 전출금 등에 대한 감독 규정이 무의미하여 짐

- 즉 대학 전출금이 연구지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차기 간접비율이 낮

아지게 되어, 전출금 다과 여부가 중요하지 않음

- 이러한 원가보상시스템(Reimbursement System)에 따라 대학이 연구지원에 투

입한 자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게 됨

- 활동기준원가산출(ABC) 하에서는 대학의 간접비 사용용도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됨

○ 대학 전체의 비용을 검증하여 간접비 원가계산의 정확성 증대

- 현재는 공통지원비용을 연구수익비율로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배부함에 따라 

대학의 연구지원 노력과 간접비율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대학의 전출금 증가, 간접비 잉여금 증가, 간접비 용도외 사용 등

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원가동인모형도 대학 전체의 비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재무제표에서 

연구에 관련된 비용만을 일부 추출하여 연구수익비율을 적용하여 배부하고 있

어 검증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음

- ABC가 도입되면, 대학 전체의 비용을 비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부서별, 활동별

로 배부하기 때문에 검증이 쉬워짐

○ 원가별로 적절한 원가동인을 통한 간접비 배부 정확성 증대

- 현재는 단일의 원가동인인 연구수익비율로 연구와 교육 공통지원부문의 원가

를 연구간접비로 배부하고 있어 배부의 정확성이 떨어짐

- ABC에서는 특성이 유사한 비목들을 원가풀(Cost Pool)로 구분하여 각 원가의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원가동인으로 결정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간접

비 배부의 정확도가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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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별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

- 현재는 연구지원부문, 연구와 교육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발생원

가 총액을 배부하고 있어 원가별 특성 파악이 어려움

- ABC를 도입하게 되면, 원가별로 집계가 가능하므로 연구 원가를 구성하는 비

목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파악은 이후 간접비 원가 관리 및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구활동 간접비에 감가상각비, 교원 지원활동비용 등을 식별하여 

이 비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간접비율 변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

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짐

- 원가 비목별 금액과 비율은 대학별 비교를 통하여 일부 대학의 원가 조정 가

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간접비율 산정에 도움이 됨

- 간접비의 주요 요소인 F&A(Facilities and Administration)에 충실한 간접비율 구

현 가능

○ 정확한 연구수익과 연구비용을 대비하여 연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대학의 연구 직접비와 간접비를 집계하여 연구수익과 대비하면 대학별 연구활

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평가는 교육활동 및 기타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학의 각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대학 경영에 활용할 수 있음

○ ABC 원가는 대학의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학교 전체 수준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단과대학 및 전공, 연구사업 수준에서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

할 수 있음

·평가지표로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 목적이나 평가 방법에 대한 학

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나 가치가 반영되는 원가분

석의 특성상 이는 필수적인 문제로 인식됨

○ 대학의 연구지원에 대한 투입과 산출 측면의 평가

- 연구지원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대학별 간접비율의 차이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연구지원 간접비의 절감 노력이 수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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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기준원가산출 도입 시 극복하여야 할 점

○ 활동기준원가 적용시 교육, 연구 및 기타 활동별 간접비차액에 대한 대응

-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할 경우 교육, 연구 및 기타 활동별로 배부된 간접비와 실

현된 간접비 금액 간 차액이 발생함

- 연구활동의 경우 차액에 대하여 간접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기간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타활동의 경우 기관이 해당 부분의 간접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교육활동에 있어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경우에는 간접비 금액 차액

에 대하여 경상경비 정부출연금을 증가 또는 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기정

통부 주무 부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교에서 활동기준원가산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 대학에서 투명한 회계정보의 산출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찾아야 함

- 고품질의 투명한 회계정보는 대학 경쟁력 향상의 기초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

요함

- 자발적으로 회계품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대학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음

○ 회계자료 및 원가동인에 대한 자료 수집

- 대학의 회계자료의 품질이 높아야 함

- 특성이 유사한 원가풀 구분이 가능한 수준의 원가 식별

- 간접비 등을 배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적절한 원가동인을 확보하여야 함 

·교수 및 연구자의 FTE,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 학생의 참여시간, 도서관과 학

습자료, 교학직원시간과 작업계획표

·부동산 면적, 수리와 유지 보수, 유틸리티(수도광열비) 비율, 일반 장비 및 시

설비용 및 사용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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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달성함 

 ①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매뉴얼 작성

- 우리나라 대학에 ABC를 도입할 때 사용할 표준 원가계산과정을 기술하였음

 ② 활동기준원가산출(ABC)에 의한 간접비율 산정 도입방안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산정에 활동기준원가산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함

-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주요 연구중심대학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

 ③ 시범 대학 활동기준원가산출(ABC) 도입에 대한 컨설팅

- 활동기준원가산출을 도입하는 대학을 위하여 해외 주요 대학의 간접비 관리제

도를 소개함

○ ABC 도입 시 유용성을 보면,

- 대학의 연구지원 노력이 간접비율과 연동되어 간접비의 효과적 활용 도모하고 

사용용도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함

- 대학 전체의 비용을 검증하여 간접비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증대되고, 원가별로 

적절한 원가동인을 통한 간접비 배부 합리성 증대

- ABC 원가는 대학의 활동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대학 경영에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음

○ 활동기준원가산출(ABC)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 정책결정기관인 정부와 감독기관의 적정한 간접비율 측정과 지원 의지

- 연구 수행자인 대학의 활동기준원가산출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제고 의지가 

필요함

○ 정부와 감독기관

- 과기정통부 : 간접비율 산정 주관부서로서 ABC에 의한 간접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동기 및 지원 의지

- 교육부 : 대학회계 주무부서로서 대학회계 개선을 통하여 대학별 지속가능한 

활동을 식별하여 특성화할 의지

- 기획재정부 : 대학에 대한 예산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의지

- KISTEP : ABC에 의한 간접비제도 개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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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대학의 활동별 현황을 과기정통부와 공유하여 회계 및 

재정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

·대학의 핵심 활동인 교육, 연구, 기타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

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일반 대학 : 대학회계제도 개선 의지 및 경영층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

·대학의 핵심 활동인 교육, 연구, 기타 활동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

하여 각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러한 정보를 대학 특성화 정책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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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대학별�계정의�수익구조

<부록표 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수익구조 (KAIST 결산서 기준)

 (1) 연구사업수익
    1. 연구기관기본사업수익
    2.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기타
    3. 수탁연구사업수익
       1) 산업체
       2) 기타
    4. 기술지원사업수익
  (2) 기관목적사업수익
    1. 기관목적출연수익
       1) 정부출연수익
       2) 민간출연수익
    2. 기관사업수익
       1) 기관운영수익
          ① 납입금수익
          ② 수강료수익
          ③ 전입금수익
          ④ 입시수수료수익
          ⑤ 어학센터수익
          ⑥ 메디컬센터수익
          ⑦ 기타사업수익
       2) 기타기관사업수익
          ① 학술및운영활동지원수익
          ② 수강료수익(산학협동 및 비학위 등)
          ③ 시험분석료수익
          ④ 잔고계정전입수익
          ⑤ 석좌연구사업수익
          ⑥ 기타간접비수익
          ⑦ 기타사업수익
 (3) 사업외수익
    1. 일반사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기술료수익
       4) 임대료수익
       5) 유가증권처분이익
       6) 유형자산처분이익
       7) 대손충당금환입
       8) 연구비정산차익
       9) 장학회계사업수익
       10) 기타의사업외수익
    2. 준비금및적립금환입액
       1) 수익사업출연이익
       2) 연구지원준비금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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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 국립대학의 수익구조 : 국립대학회계 성질별 재정운영표 기준

Ⅰ. 이전수익

    1. 중앙정부이전수익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Ⅱ. 자체수익

    1. 교육활동수익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2.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수익 (전형료, 논문심사료)

    3. 사용료 및 수수료 수익(토지, 건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 제증

명수수료, 생활관 사용료)

    4. 부담금 수익(국립대/사립대 부담금, 공공요금 등 부담금, 행사부담금, 기타 

부담금)

    5 자산매각수익 (불용물품, 도서, 국유재산, 유무형자산 매각)

    6. 이자수익

    7. 제재금수익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연체료)

    8. 기타수익 (지원금, 생산물매각, 동식물매각, 그 외수익)

Ⅲ. 내부거래 및 기타수익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산학협력단회계전입금, 발전기금회계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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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3> 사립대학의 수익구조: 교비회계 수입 자금계산서 기준

 (1) 등록금수입

    1. 등록금수입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2. 수강료수입 (특별강좌, ᆞ 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2) 전입및기부금수입

    1. 전입금수입 (법인(경상비 및 법정부담금), 부속병원, 특별회계전입금 등)

    2. 기부금수입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연구기부금)

    3. 국고보조금수입 (교육부, 기타국고, 지방자치단체)

    4.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

 

  (3) 교육부대수입

    1. 입시수수료수입

    2. 증명∙사용료수입 (증명료, 기숙사 및 학교시설 사용료)

    3. 기타교육부대수입 (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교재판매 등 기타교육부대수입)

 

  (4) 교육외수입

    1. 예금이자수입

    2. 기타교육외수입 (연구간접비, 위약금, ᆞ보험금수입 등의 잡수입)

    3. 수익재산수입 (수익용 부동산 등 임대료수입, 배당금수입 등)

 

  (5)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 투자자산수입 (유가증권매각대, 출자금 회수 등)

    2. 기타자산수입 (전신전화보증금, 임차보증금 회수 등)

    3. 임의기금인출수입 (임의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목적기금인출)

 

  (6) 고정자산매각수입

    1.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2. 무형고정자산 매각수입

 

  (7) 유동부채입금

    1. 단기차입금

 

  (8) 고정부채입금

    1. 장기차입금

    2. 기타고정부채 (임대보증금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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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4>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Ⅰ.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노하우이전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임대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Ⅳ. 전입 및 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익 (학교법인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 학교기업전입금, 기타전입금)

  2. 기부금수익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Ⅴ.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기타운영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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